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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그 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의 국제화 노력과 함께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게될 개도국과의장기적인경제협력기반구축을위해적극적인

노력을추진해 왔다. 또한 민간차원의교역 및 투자 활성화는물론 정

부차원의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한 對개도국 경제협력을 확대하면서,

OECD 회원국으로서 개발협력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제고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국제협력에대한 체계적인이해와 함께 우리나라

원조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OECD의 가이드라인을중심

으로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주요 논의와 정책동향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對개도국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은 OECD 산하 24

개 집행위원회의하나인개발원조위원회(DAC)가 관장하고있고, 공적

지원자금에 대한 주요 지침과 정책적 권고를 통해 ODA의 국제적 목

표와 회원국들의 對개도국 원조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

으로 합의된GNP 대비 ODA 비율 0.7%라는 양적 목표가유명무실화

되자, 그 동안 DAC는 원조규모보다는공여조건에대한정책적권고를

통해 ODA의 질적 기준을 강화해 왔다.

이에 따라 O D A의 재무적 기준으로서 증여율(Grant Element)을

86%로 높이고, 최빈국에 대한 ODA의 증여율을 연평균 90% 또는 3

년 평균 86% 이상을 준수할 것을 정책적 목표로 하여 회원국에 대한

심사기준을엄격히하고있다. 또한 1980년대에들어서서선진국이자

본재의 수출증대를 위해 조건부 원조와 혼합신용을 확대함에 따라

DAC는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있다.

국제협력차원에서개발협력 논의의 특징은 과거성장중심적 개발목

표를지양하고, 개도국의지속가능한개발을위하여환경, 빈곤퇴치, 보



건, 교육, 개발과 여성 등 전지구적 과제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특

히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인간중심의 개발협력’이라는 차원에서 개

인의 권리와윤택한생활을보장할수 있는다양한개발협력이모색되

어 왔고, DAC는 1996년 5월 개발원조의유효성과필요성을명확히하

기 위하여 ‘ 21세기를향하여: 개발협력을통한공헌’( Shaping the 21st

Century: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이라는새

로운 전략을 채택하여개도국과의파트너십을강조하고있다.

이와 같은 제반 노력에도 불구하고, DAC 회원국들의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의만성적인적자로원조여력은크게줄어들고있는실정이다.

특히 국제금융시장의발달및 자유화로개도국으로의민간자본의유입

이 증대됨에 따라 ODA 지원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DAC

회원국들의 對개도국 원조실적을 비교해 보면, GNP 대비 ODA가 차

지하는 비중이 80년대 중반 0.3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1997년

에는 0.2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DAC는 ODA의 양적 규모

확대보다는질적 수준을제고하기위해 노력을강화하고있다. 1997년

기준으로ODA를 순수히증여형태로공여하는국가는영국, 스위스, 스

웨덴, 뉴질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호주 등으로

DAC 회원국 중 절반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유상자금협력비중이 높

은 일본의경우 증여율이나증여비율의제고보다는언타이드율을높이

는 방향으로원조정책의기본목표를 설정하고있다.

DAC 회원국들의對개도국 원조동향과 실적을 우리나라와비교·검

토해 보면, 그 동안 우리나라ODA의 연간규모가꾸준히 증가되어왔

음에도 불구하고, GNP 대비 ODA 규모는 0.042%에 불과하여DAC

회원국의평균수준과 비교해 볼 때 1/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회원국으로서DAC 가입에 대비하여ODA

규모의 점차적 증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외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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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을위한 구조개혁이가속화되고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새로운

진로모색에있어서국제화에대한공감을기반으로개도국과의상호보

완적 경협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원조정책의기본적 틀을 마련해야할

시점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ODA의 적정규모와 원조정책의 합리적 운용기

준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몇 가지 정책적 과제를 검토해 보면,

첫째, 원조규모면에서DAC 가입여건이충족될때까지ODA /GNP 비

율을 매년 0.01%씩 단계적으로확대해 나가야하고, 둘째, 원조정책의

기본목표와 전략적 운용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조사·계획기능의

강화, 원조기관간의 상호협조체제 구축 등 원조운영체제의 개선을 종

합적으로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을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정책

적 과제를설정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원조정책의개혁시기로2000

년부터2005년까지를설정하고, ODA 규모증대와함께질적개선을위

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對개도국 경협이 강화됨에 따라 원조사업 증

대가 불가피하고, 국제적 수준에 맞추어 나가야함을 감안하여국민적

지지와홍보를위한 원조사업의효율적운용방안과원조운용체제개선

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유상원조와 무상원조

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면서ODA실시체제를 일원화하기 위한 점진

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원조정책의도약시기로2 0 06∼2 0 1 0년을설정할수 있다.  DAC

가입을목표로ODA 지원기반을확충하고, 기술협력확대, 참가형개발

프로그램, NGO를 활용한 지원방식 등 질적으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동 기간 중 원조규모를 꾸준히 증가시킨다면,

GNP 대비 ODA 비율이 DAC 평균수준인0 . 22% 수준까지 증가할 것

이고 DAC 가입을 위한 기본적인요건이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5



그러나DAC 가입을위해서는몇 가지 전제요건이해결되어야한다.

우선 대외적으로 國際社會로부터 對개도국 지원에 있어서 일정한 역

할분담 요구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조정

책의기본방향을담은ODA Charter를 대내외적으로공표할필요가있

다. DAC 가입을 전후로 발표할 이러한 ODA Charter는 한국적 국제

협력 모델을 토대로 ODA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원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원조정책

의 수립과집행이이원화된체계를개선할수 있는 원조기관의단일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되어야할 것이다. 이러한 제반 노력이 원조정책의

개혁시기와 도약시기를 통해 면밀히 추진될 때, 비로소 우리나라는

DAC 회원국으로서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고, 개도국과의 파트

너십을 통한 안정적인협력기반을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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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국제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처하기 위한 우리 경제의 국제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선진

국의 개방압력과통상마찰이점차 심화되고있고, 외환위기이후 우리

경제의돌파구로서새로운성장기회를제공하게될 開途國과의장기적

인 경제협력기반구축을 위해 적극적인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차원의교역 및 투자 활성화는물론 정부차원의 공적자

금을 활용한 對개도국 경제협력을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8 0년대 중반 이후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1996년 OECD에 가입하여국제적 지위가 격상된 바 있고, OECD 회

원국으로서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한 일정한 역할을 제고해야 하는 입

장이다. 그 동안우리나라는OECD 가입을전후로각종경제제도를개

선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자유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다. 그러

나 국제사회에서의역할 제고라는측면에서보면, 저개발국에대한 지

원은 매우 미진하고, 수동적으로대처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외환위기

이후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개도국

지원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OECD 회원국으로서 국제협력에 있어서 역할분담이라는 공동의무는

회피할 수 없는 것이고, 최대의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던 우리 경제가

다시정상궤도에오르게된 것이대규모국제적지원이었다는점을감

안한다면, 오히려 국제사회에 있어서 역할분담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

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같이 제반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개도국에대한 경제적 지원을

단순한비용으로만간주해서는안 될 것이다. 오히려 양허성자금으로



서 공적개발원조(ODA)의 공여를 한국의 국가이익에 맞추어 어떻게

소화해나갈것인가를염두에두면서, 개도국에대한원조가단순히시

혜적인 차원이 아닌 상호이익과 공존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 이해되

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한국의 경제개발경험전수를 희망하는후발개

도국의有·無償協力요청에부응함으로써선진국진입에따른우리의

국제적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국제협력에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개

도국지원을위한 OECD의 주요가이드라인을중심으로개발협력동향

을 살펴볼필요가있다. 특히 OECD 산하 24개 위원회의하나로서對

개도국 경제협력을 관장하고 있는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의ODA

에 대한 정책적 논의와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DAC 회원국들의 지원

동향과 실적을 비교·검토함으로써향후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상응하

는 ODA의 적정규모와지원체제를마련하는데 정책적시사점을얻어

야 할 것이다.

그 동안우리나라의對개도국원조사업을검토해보면, 원조정책및

지원체계의 미비로 협력성과가 미약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對개도국

경협전략이 효율적으로 수립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난

8 7년 對外經濟協力基金( E D CF)이 설치되고, 91년 韓國國際協力團

(KOICA)이 발족되는등 對개도국원조공여체제를갖춘바 있으나, 공

적 원조의 효율제고를 위한 체계적인ODA 정책 및 원조운용체계 수

립에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더욱이 OECD 회원국으로서DAC 가

입에 대비한ODA 규모의점차적증대가 불가피한가운데, ODA 정책

목표와 정책수단을체계적으로연계시키고, 다원화된원조기관간의협

력체제 마련이 시급하다고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OECD 산하 DAC의 ODA에

대한 주요 가이드라인과 정책적 권고사항을 중심으로DAC 회원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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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對개도국 공적원조 지원현황과 실적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원조정책의합리적운용기준및 對개도국지원방침을도출하

고자한다. 특히외환위기극복을위한구조개혁이가속화되고있는가

운데, 우리경제의새로운진로모색에있어서국제화에대한공감을기

반으로 개도국과의 상호보완적 경협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원조정책의

기본적 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내용을 서술하였다. 우선

II장에서는공적개발원조에대한국제적기준과D A C의 주요가이드라

인을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원조정책의 기본방향과 흐

름을 검토하였다. 특히 O D A에 대한 양적 기준과 질적 기준에 대한

제반 논의와 D A C의 권고사항을 면밀히 고찰하였다. III장에서는 국제

적 지원조건을 토대로 DAC 회원국들의 원조실적과 국별 지원현황을

살펴보았다. IV장에서는 우리나라의O D A 실적과 원조정책의 현황을

DAC 회원국들과 비교·검토함으로써우리의 ODA정책의 개선과제와

합리적 운용기준을 도출하였다. V장에서는DAC 가입에 대비한 적정

ODA 규모를전제로 원조정책의효율화와체계적운용을위한 단계별

추진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I. 머리말 13



II. D AC의 주요 정책과 가이드라인

1 . D A C의 기능과 역할

개발원조위원회(DAC)는 OECD 산하 24개 위원회 중의 하나로서

對개도국 경제협력을 관장하고 있다. DAC는 OECD의 전신인 유럽경

제협력기구(O 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

O E EC)의 산하에 1 9 6 0년 설립되었던 개발원조그룹(D e v e l o p m e n t

Assistance Group ; DAG)에서 비롯되었다. 1961년 OEEC가 OECD

로 전환되면서DAG도 DAC로 새롭게 구성되고, 출범 당시 회원국은

12개국이다. 그 이후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과스

위스, 호주, 스페인 등이 가입하고, 80년대 이후 아일랜드,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등이 가입하여 현재 21개 회원국과 구주위원회(EC)로 구

성되어 있다. 옵서버로는IMF, 세계은행및 UNDP와 같은 국제기관이

활동하고있고, OECD 회원국이면서아직 DAC에 가입하지않은비회

원국은 한국을 포함하여그리스, 아이슬랜드, 멕시코, 터키, 헝가리, 체

크, 폴란드 등 8개국이다.

DAC의 기본적인역할을보면, 원조의양적확대와효율화를도모하

기 위하여회원국의원조정책과주요프로그램에대한권고를통해공

여국간 원조정책 및 기준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하고 있다. OECD 협

2)

1)

1) OEEC는 2차 세계대전이후 마샬 플랜(Marshall Plan)의 처리와 유럽경제의부

흥을위해설립되어유럽경제의재건에상당한성과를거둔후 1958년 유럽경제공

동체(EEC)의 설립으로그 기능이점차상실됨에따라기존의회원국에미국과캐

나다 등이추가되어1961년 9월 OECD가 발족되었다.

2) 포르투갈은1 9 6 1년 이후 D A C에 가입해 있었으나, 1 9 7 4년 탈퇴하였다가1 9 9 1년

재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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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의하면, 활동목적을개도국에대한 자본이전을통해 회원국과개

도국의경제발전에이바지하는것임을밝히고있다. 이를 위하여DAC

는 지난 30년 동안 ODA를 포함한 개도국에 대한 자금흐름(외채 포

함)에 관한 자료와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회원국간원조 분

담기준을 조정하고 있다. 한편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원조공

여국과 국제기구의 개발협력프로그램 및 정책방향수립에 중요한 기

여를 해오고있다. 특히 DAC 회원국간원조실적및 정책에대한 연차

보고서를 통해 회원국들의 원조규모및 조건에 대한 권고를 채택하고

있으며, 개별원조공여국(donor)의 자금흐름에대한자료는그 규모와

성격을국제적으로비교하는데 활용하고있다. 동시에 공여국이받아

들이기로한 국제적인원조목표에부합하는지를평가하기위한목적으

로 사용된다.

이와같이개도국에대한원조를전담하기위하여설립된DAC의 주

요 조직을 살펴보면, 사무국기능을 하는 개발협력국(DCD)을 중심으

로 DAC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7개의 전문적인 실무작업반이 설치

되어 있다.

2. ODA의 기준과 유형

가. O DA의 정의

선진국으로부터개도국으로 향하는 자금은 크게 민간과 정부차원으

로 나눌 수 있다. 개도국에대한 공적지원자금으로서경제원조는정부

3)

3) 개발협력국은국장실, D A C 의장실, 4개 부서 및 출판/행정자료 담당으로 구성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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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공공기관이 개도국에 공여하는 양허성 원조(Concessional Aid)

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공적수출신용, 해외투자 지원자금과 같은 기타

공적자금(Other Official Flows ; OOF )과는 구분된다.

DAC는 엄격하게다음과같은 세 가지 기준을ODA에 적용하고있

다. 첫째, 정부혹은 정부의 실시기관에의하여공여되어야한다. 둘

째, 개발도상국의경제개발과복지증진에기여할수 있어야한다. 셋째,

자금협력의공여조건이개발도상국에있어서크게부담되지않아야하

는데, 재무적 조건으로서 贈與率(Grant Element ; G.E.)이 25%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1) O DA의 재무적기준

DAC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정부차원의 공적자금으로는ODA와 기

타 공적자금(OOF)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를 구별하는 기준은 증여

율이라 할 수 있다. 증여율은ODA의 재무적 기준으로서자금의 양허

성(concessionality)을 나타내는척도라고할 수 있다. 증여율은완전

한 상업적거래에는0%, 무상원조는100%가 적용되는데, 이미언급한

바와 같이최소한 25% 이상이되어야ODA로서연성(softness ) 기준

을 충족시킨다고할 수 있다.

증여율은 실제로 부과된 이자율과 할인율, 즉 관례적으로 공여국이

자기자본의상업적이용으로기대할수 있는평균수입을나타내는10%

5 )4 )

4 ) OECD. 1989. Development Cooperation : Effort and Policies of the

Member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1996 Report (p. 177)와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Statistical Reporting Directives와 A

Short Guide to DAC Statistics 참조.

5) 중앙정부가아니더라도州(state) 또는 地方政府를 포함하는공적기관또는 이들

의 집행기관이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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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과비교해서산정한다. 예를들어 10% 할인율로만기가1 0년 이

하인차관은그 이자율이5% 이하가되지않으면O D A의 증여율기준

25%가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증여율은 원조공여국의 통화에 상관

없이 10%의 할인율을일률적으로적용하고있기 때문에 1987년 이후

각 원조통화의 商業標準金利를 반영한 양허성 수준(Concessionality

Level ; C.L.) 지표도 사용하고있다.

2) 수원국분류(DAC list)

DAC는 ODA의 受援國(recipients )으로서 세부적 기준을 두고 개

발도상국을분류하고있다. 이들 분류기준은1인당 국민소득을기준으

로 하고 있는데, 1999년 DAC의 보고서에의하면 1995년 1인당 국민

소득을기준으로<표 2 -1>과 같이개도국의지위를가진수원국을분

류하고 있다.

이러한 DAC list는 세계은행의 개도국 분류기준 과 비슷하지만,7 )

6 )

6) 증여율이일률적으로10%의 할인율을적용하는것과는달리양허성수준(C.L.)은

각 원조통화의상업참고금리(CIRR )를 반영한차등할인율을적용하는데, 일반적으

로 5년 만기 국채수익률에100bp를 가산한 금리로결정된다. 우리나라의경우 국

민주택채권1종의 금리를표준금리로사용하고있는데, 1999년 6월 말 현재 9.2%

를 기록하고있다.

7) 세계은행은 一人當 G NP( 1 9 9 5년 기준)에 따라 低所得國, 中所得國(중하소득국

766∼ 3,035, 중상소득국3,036∼9,385달러), 高所得國으로 나누고, 이 중 저소득

국과 중소득국을개발도상국으로분류하고있다. 1997년도에발행된세계은행보고

에 의하면, 開途國은세계총인구의84%, 면적비중이76%를 차지하는등 지역적으

원조공여액의액면가치–원리금상환액의현재가치

원조공여액의액면가치
× 100

∑
t =1

P t

(1 +r)

증여율(G. E.)〓

단, 원리금 상환액의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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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대상국에 1인당 국민소득 9 , 3 8 5달러 이상의 고소득국( h i g h

income countries ; HICs)을 포함시켜, 개도국국가들을PartI으로 분

류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동구권 및 구소련에포함되었던체제전환국

12개국을 포함하여이스라엘, 싱가포르, 홍콩 등 13개 고소득국(지역)

을 별도의PartII 그룹으로 묶어 이들 국가들에 대한 원조는 ODA가

로는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지역의대부분과, 구소련및 동구권의體制轉換國

家를 포괄하고있다. 그러나사회지표면으로볼 때 선진국인高所得國보다 수준이

현격히떨어져, 문맹률은30%, 평균수명은65세에 불과한실정이다.

<표 2 -1>  OECD의 원조대상국 분류

Part I

Part I I

구분 1인당 국민소득

$756 이하

$776∼$3,035

$3,036∼$9,385

$9,386 이상

최빈국

(LLDCs)

기타저소득국

(LICs)

중하소득국

(LMICs)

중상소득국

(UMICs)

고소득국

(HICs)

동구권및구소

련(C E E Cs )/

고선진개도국

(M A D C Ts )

국가명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우간다, 네팔,

방글라데시 등 48개국

알바니아, 중국, 인도, 베트남, 몽골,

파키스탄 등 24개국

인도네시아, 태국, 북한, 이란, 이라크,

카자스탄, 페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 60여개국

브라질, 칠레, 멕시코, 말레이시아, 오

만, 사우디 아라비아 등 29개국

한국, 마카오, 폴리네시아 등 7개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헝가

리, 폴란드등 12개국/싱가포르, 이스

라엘, 홍콩 등 13개국

주 :국민소득은1995년 기준

자료: O E CD /DAC. 1999. 2. Development Cooperation : Effort and Policies of the

Member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1998 Report. Statistical

Annex 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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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공적 원조(Official Aid ; OA)라고 분류하고 있다. 또한 ODA가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Part I에 속해 있는 한국을 포함한

고소득국(HICs )은 예외가인정되지않는다면2000년부터Part II로 승

격, ODA 지원대상국에서제외될 예정이다.

나. O DA의 주요형태

DAC는 기본적으로ODA를 상환유무에 따라 증여(Grant )와 차관

(Loan)으로나눈다. 증여는무상원조로서무상자금협력과기술협력, 국

제기관에대한 출자와 거출금을포함한다. 한편 차관은 일정기관경과

후 상환조건을 전제로 한 유상협력으로서 일본의 해외경제협력기금

( O E CF)과 우리나라의 대외경제협력기금(E D CF)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ODA를 협력주체, 지원형태 등의 기준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

해 보면 <그림 2 -1>과 같다.

우선공적개발원조의유형을협력주체에따라양자간( b i l a t e r al ) 원

조와 다자간(m u l t i l a t e r al ) 원조로나눌수 있다.兩者間 援助는 원조

공여교섭과실시에대한제반문제를해당개도국과직접결정하는반

면에 多者間 援助는 IBRD, IDA, ADB 등 국제금융기관 및 U N D P,

UNIDO 등 국제기관을통해 간접적으로추진되는원조라할 수 있다.

先進國들의경우 양자간원조는대부분贈與(Grant)방식의 無償援助

를 중심으로운용되고있고, 有償協力은국제금융기관이주도하는多9 )

8 )

8 ) 1992∼94년간고소득국(High Income Countries ; HICs)으로분류되어있던대

만·홍콩·이스라엘등 7개국(지역)은 1997년부터 Part II로 분류되고, 한국·리비

아 등은 2000년부터ODA 공여대상에서제외될예정이다.

9 ) DAC 국가의증여비율평균은1997년 기준으로78.9%에 달하고있고, 캐나다, 호

주, 영국,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위스등은전액無償으로지원하고있다. 자세한내

용은 본서 I II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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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間 援助를 통하여간접적으로지원하고있다고할 수 있다. 한편 援

助의供與形態에따라물품및 현금공여와같은資金協力과기술·기

능상의Know -How 등 지적자본의이전인 技術協力으로 나뉜다.

그 밖에구체적인사업을지정하여필요자금이나기술을제공함으로

써 유형자산을 증가시키는 프로젝트 원조와 개도국 경제전반의 개발

또는 안정을목적으로물품을 제공하거나, 국제수지및 재정지원을위

한 채무변제와같은 프로그램 원조로 나눌 수도 있다.

<그림 2 -1>  ODA의 유형별 분류

상환여부

증여

차관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협력

(무상자금협력, 기술협력, 국제기관 출자 등)

일정기간의 경과 후 상환을 전제로 한 협력

(정부차관공여)

협력주체

양자간 원조

다자간 원조

원조에 대한 교섭이 공여국과 수혜국 간에

직접 이루어지는 협력

3개국 이상의국가들이관여하는국제기구를

통한협력(IBRD, IDA, ADB, UNDP 등)

협력형태

자금협력

기술협력

자본의 공여형태에 의한 協力

(무상자금협력, 유상자금협력)

기술의 공여형태에 의한 협력(기술, 기능상

의 KNOW-HOW 등 지적자본의 이전)

지원범위

프로젝트 원조

프로그램 원조

구체적인 사업에 자금과 기술제공

(유형자산 증가)

경제전반의 안정이나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및 안정화 계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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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DAC 회원국들의원조운용체제

DAC 회원국들의ODA 실시체제는각 나라마다조직 및 운영 면에

서 상이하다. 원조이념 및 철학, 역사, 조직 및 정책적 특성상 다양한

운영체계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의DAC 회원국은 독립적인 원조

전담기관을 두고 종합적인 對개도국 원조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ODA 지원형태와방식이다양하게분류되고있어 선진 각국들은對개

도국 원조사업의 종합적이고체계적인 운용을 위해 정부 산하에 원조

전담기관을 두고 있다. 특히 제반 대외원조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

기 위해 지원형태별로전문인력과기관을두고원조정책수립및 집행

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에 자금협력별로 실시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하

고 있는 국가들도존재한다.

원조전담기관을두고있는대표적인국가로는우선미국을 들 수 있

다. 미국은국무부산하에 國際開發廳(USAID)을 두고 양자간원조를

총괄하고 있고, 캐나다도 外務部 산하에 각기 國際開發廳(CIDA)을

두고 제반 원조업무를총괄적으로담당하고 있다.

이에반해독일의경우대외경제협력을전담하는經濟協力部(BMZ)

를 설치하여 원조정책의 기획, 입안, 결정을 총괄하는 全擔部處型 운

용체제를유지하고있다. 한편영국은1997년 5월 노동당정권이출범

하여 기존의 외무부 산하 海外開發廳(ODA )을 국제개발부( DID)로

승격하여원조정책의일관성을확보하고있다.

외교관계와의일원성을확보하기위하여외무부산하에원조전담기

관을 두고 있는 국가와는 달리 일본과 한국은 정책결정단계에서관

계부처간 협의에 의해 조정되는 分權型 援助實施體制를 운용하고 있

10)

10) 이탈리아는외무부산하개발협력국, 오스트리아는국제협력총국, 스웨덴은국제개

발협력국에서총괄하고있다.



22 OECD/DAC의 공적개발원조 논의와 동향

고, 집행단계에있어서도다원화된실시기관이원조업무를분담하고있

다 (<표 2 - 2> 참조).

이러한 운영체계에서나타나는국가별 특징은 각국의 豫算制度에서

도 나타나고있다. 각국의 원조 관련 예산책정은기본적으로단년제이

지만, 운용은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해당년도 예산

에 있어서는당해년도중에교환공문(E /N) 등을체결하여사업추진약

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당해년도 중에 약속되어진 사업에 대한

資金 및 技術供與는 반드시 당해년도에 집행할 필요는 없고, 多年度

에 걸쳐 사업실행이 가능하다. 다른 한편, 영국과 미국은 당해년도 예

산액은 집행이 약속된 사업 중에서 당해년도에 지불될 사업예산의 합

계일 뿐이다. 이런 경우에 당해년도에 약속되어진 금액과 당해년도

예산 간에는 구체적 관련이 없게 된다. 당해년도 중에 지불부담을 행

11)

<표 2-2 >  주요국의 원조실시체제 및 유형

유형

全擔機關型

全擔部處型

各部處

混合型

국가 원조기관 주무부처

미국국제개발청(USAID)

스웨덴국제개발청(SIDA)

호주국제개발청(AusAID)

캐나다국제개발청(CIDA)

국무부

외무부

외무·무역부

외무부

부흥금융금고(KfW)

기술협력공사(GTZ)

국제개발부(DID)

영연방개발공사(CDC)

경제협력부(BMZ)

국제개발부(DID)

해외경제협력기금(OECF)

국제협력사업단(JICA)

수출입은행(EXIM)

한국국제협력단(KOICA)

4省 협의제

외무성

재정경제원

외교통상부

미국

스웨덴

호주

캐나다

독일

영국

일본

한국

자료:권율. 1995.『ODA 운용체제개선방안–원조사업의상호연계문제를중심으로』p.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하지 않은 경우 캐나다에서는예산이월이불가능하지만미국, 영국, 독

일, 이탈리아에서는이월이 가능하다.

援助全擔機關을설치하여종합적이고체계적인援助業務를수행하

고 있는미국, 영국 등은 技術協力을 위한 별도의조직과예산을설정

하고있지않는반면, 독일과일본의경우 GTZ와 JICA에 예산을배정

하여 기술협력을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OECD 국가 중 독일과 일본

을 제외한대부분의국가들은조직이나예산에서자금협력과기술협력

을 구분하고 있지 않고, 기본적으로 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을 연계시킨

패키지형태의원조를실시하고있다. 예를들면하나의프로젝트에대

하여 처음에는 기술협력으로 상대국의 체제강화를 도모하다가 경과를

보아가면서資金協力을행하고, 필요에따라서는국제금융기관과협조

융자를 통해 대규모 원조사업으로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3. ODA에 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

가. O D A의 국제적 목표

1) 양적기준

개도국에대한개발협력을촉진하기위해원조규모를증대시키고, 원

조사업의효율화를목적으로DAC는 다양한정책적 권고를 채택해왔

다. 이러한 권고는OECD 협정에의하여강제력이없는 결의( resolu -

tions )에 불과하지만, OECD 관행에 따르면 정치적, 도의적으로 큰 구

속력을가진다. 그 동안 ODA와 관련하여채택된주요한 권고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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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國際開發ジャナル社(1989) ,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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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어 온 것은 GNP 대비 ODA 비율로서 양적

규모에 관한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도국의개발을 위해 선진국 국민소득의1%에

해당하는자금이전을촉구하는국제적요구가 1960년 12월 UN총회에

서 공식화되었다. 그리고 1964년 제1차 UNCTAD회의와 1968년 2차

UNCTAD회의를거치면서개도국에대한 지원자금가이드라인이선진

국 GNP의 1%로 구체화된바 있다. 특히 원조규모와관련해서는1970

년 9월 채택된「제2차 UN 개발 10년」이라는 국제개발전략을 통해

G N P 대비 0 . 7 %라는 기본목표가 채택되었다. ODA의 국제목표로서

GNP 대비 0.7%라는 수준이 결정되기까지는 세계은행에서 의뢰하여

1969년 작성된 피어슨위원회(Pearson Commission)의「개발에 있어

서 파트너」(Partners in Development)라는 보고서가 결정적인 역할

을 하였다. 동 보고서는 유엔의 ‘제2차 UN 개발 10년’의 행동계획으

로 큰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안된 권고내용 중 공적원조에관

련하여GNP 대비 0.7%의 원조규모확대라는국제적 목표가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결의와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이미 D A C는 제1차

U N C TA D회의에서채택된 對개도국 자금지원목표로G N P의 1% 지지

를 1 9 6 5년 7월 확인한바 있고, 196 9년 2월에는「금융조건에대한권

고」(Recommandations on Financial Te rms and Conditions)를 통

해 O D A를 엄격히규정하여비양허성자금인O O F를 O D A에서 제외

시켰다. 또한 1 9 7 0년 DAC 고위급회의에서DAC 의장은 여러 국제회

의의결의를고려하여1 9 7 5년까지G N P의 0 . 7 %에 도달하도록공식적

으로 제안한 바 있다. 비록 이러한 국제적 목표에 DAC 회원국 모두

가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1 9 8 0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제3차 U N

개발 1 0년」에서 다시 GNP 대비 0.7% 규모의O D A의 목표가 명시되

12)



고 달성시한도8 0년대후반까지로조정되었다. 특히주목되는것은저

개발국(L D C s )을 위한 별도의 목표가 채택되어 8 0년대 전반기까지

GNP 대비 0 . 1 5 %를 배정하고, 80년대 후반까지 0 . 2 0 %로 증가시키도

록 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1 9 8 1년 파리에서 개최된 최빈국

에 대한 유엔회의에서는제3차 유엔 개발 1 0년의 국제개발전략의규

정을 재확인하고, ODA 공여액 중에서 최빈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점

차 높여 나가 GNP 대비 0 . 1 5 %로 확대해 갈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또한 D A C는 1 9 8 9년 1 2월 원조관련 각료 및 기관장회의에서⌜1 9 9 0

년대개발협력에관한 정책성명⌟(Policy Statement on Development

Co -operation in the 1990s)을 채택하면서 “이미 국제기구에서설정

한 향후 목표 GNP 대비 0 . 7 %를 위해 원조규모의 증대를 위해 노력

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조목표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같다. 첫째, 원조공여국GNP의 1%에 해당하는순자금이동, 둘

째, 공여국GNP의 0.7%에 해당하는ODA 공여, 셋째, 저개발국(최빈

국 포함)에 대한 GNP 대비 0.15%의 ODA 배정 등이다. GNP 대비

원조규모 비율은 아직도 DAC 회원국들의 원조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고, 국별 자금흐름의 규모와 성격을 국제적으

로 비교하는 기본적인기준으로활용되고있다.

2) 질적기준

ODA의 양적 규모에 대한 국제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GNP 대비

0.7%에 도달한 국가는 북유럽의 몇 나라에 불과한 실정이다. 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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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제로1970년 유엔에서채택된⌜제2차 개발 10년⌟의 ODA 국제적목표와달성

시한을받아들인나라로는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포르투갈등으로서

대부분유보적인태도를보였고, 미국은유엔의결의를받아들이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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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O D A의 국제적 목표를 달성한 DAC 회원국은 스웨덴

( 0 . 8 2 % )과 네덜란드( 0 . 7 5 %)뿐이고, 노르웨이(0.66%), 프랑스( 0 . 6 2 % ) ,

오스트레일리아(0.60%), 벨기에(0.59%), 덴마크(0.58%), 캐나다

(0.55%), 뉴질랜드(0.52%) 등이 목표에 비교적 근접한 성과를 보였을

뿐이다. 이에 따라 D A C는 원조규모보다는공여조건에 대한 권고기준

을 통해 회원국들의원조정책과정책방향을조정해 왔다. 1977년 6월

파리에서개최된경제협력회의에서의합의를이행하기위하여 1 9 7 8년

3월 개정된원조공여조건에관한 D A C의 권고(Revised DAC Recom-

mendation on Terms and Conditions of Aid)를 살펴보면, 첫째, 원

조공여국의 전체 ODA약정액에 대한 증여율(Grant Element) 목표수

준을 86%로 높이고, 둘째, 최빈국에 대한 ODA의 증여율을 연평균

90% 또는 3년 평균 86% 이상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있다.

한편 DAC는 선진국들이 타이드 원조를 통해 세계무역질서의왜곡,

무분별한자본재의 과당수출 경쟁을 야기하자일련의 권고를 통해 원

조의 비조건부화를추구해 왔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서 선진국이

자본재의 수출증대를 위해 조건부 원조와 혼합신용을 확대함에 따라

DAC는 1987년⌜혼합신용과 타이드, 부분 언타이드ODA에 대한 지

침⌟(DAC Guiding Principles for Associated Financing and Ti e d

and Partially Untied ODA)을 채택하여 타이드 원조공여시 최빈국

지원에 대해서는 50% 이상, 기타 개도국 지원에 대해서는 35% 이상

의 양허성수준(C .L . )을 유지하도록하였다. 특히D A C와 O E C D의 무

역위원회는 타이드 원조에 대한 공동규제노력으로1 9 9 2년 2월⌜공적

수출신용 가이드라인에 관한 협약⌟(Arrangement on Guideline for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부록 2 참조)을 개정하여 상업

적으로채산성이있는 프로젝트에대한 타이드원조의규제를더욱강

화하였다.



타이드원조와관련하여혼합신용에대한국제규제의동향을살펴보

면, 그 동안주요선진국들은ODA와 OOF를 연계한혼합신용을이용

하여 자국기업의 자본재 수출경쟁을 지원해 왔으나, 각국의 무분별한

혼합신용의 공여로 세계무역질서의왜곡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국제

적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OECD를 중심으로 혼합신용 및

조건부원조자금을규제하기위해 1992년 ‘헬싱키패키지’까지여섯차

례의 규제가 있었고, OECD 공적수출신용 가이드라인에 관한 협약이

개정되어왔다. 최근에는WTO체제 출범으로공적 수출신용에있어서

보조금적요소를제거, 1997년 11월 ‘셰어러패키지’에 의해협약이개

정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 OECD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협약상의매칭 통보 및 협의 등 지원의 투명성을 목적으로한 제규정

에 따라야 하며, 협약에 부과되지않는 신용을공여할경우 그 내용을

밝혀야 하는 의무가 있다.

기본적으로ODA의 질적 수준을제고하기위한주요기준은다음과

같이나뉜다고할 수 있다. 첫째, ODA에서차지하는증여비율이다. 변

제의무가없는무상원조로서무상자금협력, 기술협력, 다자간원조로구

성되는 증여가 ODA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둘째, 양허성 조

건을 표시하는 증여율(G.E.)이다. DAC가 권고하는 증여율 수준 86%

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계은행의 차관조건인 이자율

0.75%, 만기 50년, 거치기간 10년의 차관으로 구성하는 방법이 있고,

차관과증여를조합하여50%는 증여로하고나머지50%는 이자율1%,

만기 30년, 거치기간 7년인 차관(증여율 72%)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비구속성(untied, 비조건부) 원조비율이다.

현재 DAC 회원국들은저개발국에대한 ODA는 무상으로공여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하고 있지만 대부분 조건부 방식으로 공여되고있

다. 반면에 엔차관 비중이 높은 일본의 경우에는 유상비율이 높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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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조건부 차관비율을상대적으로낮게 하고 있다. 즉 일본은ODA의

질적 기준으로비구속성엔차관비율을높게하여 O D A사업에있어서

수원국의 자유로운 구입권을 보장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있어서 비판적

여론에대응하고있다.

나. 개발협력목표의변천

그 동안 DAC 회원국들은 기본적으로 최빈국을 중심으로 저개발국

(LDCs)에 대한 ODA를 공여하면서당면한주요경제협력이슈를해결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목표와 협력분야를설정해 왔다.

우선 1960년대에는남북협력차원에서중점적으로제기되었던개도

국의 경제성장 촉진문제에 중점을 두었으나, 저개발과 빈곤의 악순환

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중반부터는 기

본욕구충족(basic human-needs ; BHN)이라는 새로운 개발전략으로

전환하여 기존의 거시지향적, 성장목표적인 원조방식에서 미시지향적,

후생목표적 방식을 추구하게되었다. DAC 회원국들도BHN 접근법을

통해 보건, 위생, 상하수도, 영양개선사업등에 중점을두게 되었다. 그

러나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경제의침체와 개도국 외채누증문제로

경제불안정이심화되자 IMF를 주도로국제수지적자축소와경제의효

율성 제고에 우선을 둔 시장지향형구조조정과 개혁정책에 역점이 두

어졌다.

특히 DAC는 1989년 이러한제반이슈를정리하여⌜1990년대에있

어서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1990s)이라는 보

고서를 발표하였다. 개도국의 자조노력을 전제로 지속적인 경제성장

(sustainable economic growth)과 공평한소득분배, 환경보전과지속

적 개발을위한인구증가의억제가핵심적과제임을밝히고,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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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발협력을위한 중점방향을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지속적구조조정을통해 생산적 민간부문의역할이 확대된광

범위한 기반위의 경제성장(broad - based Economic Growth)에 기여

해야 한다.

둘째, 참여적 개발(participatory development)에 의한 최종수요자

의 필요에 부응하여 민간부문의 활성화, 인력개발 및 여성의 참여, 지

방정부차원의 의견 반영 등 원조사업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분권화에

기여해야한다는 것이다.

셋째, 환경보전적이고, 지속적인 개발에 공헌하고, 저개발의 악순환

을 단절시키기위한 인구증가의억제에 기여해야한다.

이에따라 D A C는 개도국의다양한조건을고려하면서광범위한부

문별원조프로그램의정책 및 목표에 있어서 보다 조정적인 입장에서

원조를 계획하고 관리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특히 1 9 9 2년 제정된

⌜D A C의 효율적원조를위한지침⌟(DAC Principles for Effective Aid)

에서는 원조조정, 프로젝트 평가, 기술협력, 프로그램 원조, 여성개발,

환경영향평가, 조달, 조건부 원조, 원조평가에대한 지침 및 권고에 관

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전에 발표된 각종 지침과 권고를 보다

체계화시킨바 있다. 이와관련하여DAC 산하개발협력국은회원국심

사(Peer Review)를 정기적으로시행하여 보고하고있다.

이와 같이 1 9 9 0년대에 접어들어서DAC 원조정책의 기본방향은 개

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환경, 빈곤퇴치, 보건, 교육, 개발과

여성(Women in Development ; W ID) 등 전지구적과제 에 치중하

면서 ‘인간중심의 개발협력’이라는 차원에서개인의 권리와 윤택한 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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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992년 6월 국제환경개발회의이후 1994년 9월 세계인구회의, 1995년 3월 유엔

사회개발회의, 1995년 9월 세계여성회의등이 개최되면서 전지구적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지원이모색되기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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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을보장할수 있는다양한개발협력이모색되어왔다. 또한냉전체제

붕괴 이후 본격화되고있는 이행기경제의체제전환을위해서본격적인

지원이시작되었다. 구소련및 동구권에대한 지원은O D A에서제외되

고 있지만(<표 2-1> 참조), 중국, 베트남, 라오스 및 중앙아시아 등과

같은 여타 사회주의국가들에대한 지원비중이크게 확대되어왔다.

다. 최근 원조정책의주요 방향

1 9 9 0년대 이후 ODA 협력분야와 대상이 크게 확대됨과 동시에 개

발협력수준이고도화되고다양화되었지만, DAC 회원국들의재정상태

가 악화되고, 수원국에서의원조효과의불투명성에의해 ODA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D A C는 1 9 9 6년 5월

개발원조의 유효성과 필요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새로운 개발전략

으로서⌜2 1세기를 향하여: 개발협력을 통한 공헌⌟(Shaping the 21st

Century :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ration)을 채택하

였다.

DAC의 新개발전략의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도국 자조노력을전

제로 새로운 글로벌 개발파트너십(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이라는 관점에 기초하여 빈곤, 교육, 보건의료, 환경분야와 관련하여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할 구체적 개발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인도주의

적 원조이념에입각하여최빈국에대한 ODA 지원의이상적인목표로

서 첫째, 절대빈곤계층을 절반수준으로 반감시킨다. 둘째, 초등교육의

혜택을보게한다. 셋째, 초중등교육에있어서2005년까지성차별을없

14)

14) OECD/DAC. 1999. Development Cooperation : Effort and Policies of the

Member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1996 Report, pp. 12-

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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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으로써 여성의 평등권을 신장시킨다. 넷째, 모자보호를 위해 영아사

망률을 2 /3 수준으로, 모성사망률을3 /4 수준으로낮춘다. 다섯째, 기

초적인 보건시설확대 등이다. 이러한 목표설정에는‘인간중심의개발’

이라는 이념이 내재되어있고, 정부차원의경제성장정책보다는구체적

인 후생목표수준을통해 인도주의의확대를 의미하는것이다. 그 동안

강조되었던활력있는민간부문과모든 주민의 참여 확대, 특히 여성의

평등권이 신장됨으로써정치적으로는민주화, 인권보장을통한 바람직

한 통치(good governance)하에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전이 이루

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적인분쟁요인을억제할 수 있는 장

기적인 화해와 개발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공여국과수원국의

공동의책임이강조되고있다. 이를위해 DAC는 지속적으로회원국들

의 원조정책과지원방식에대한 모니터링을강화하고, 다른 한편 수원

국들의 자조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있다.



I II. D A C 회원국의 O D A 규모와 추진현황

1 . ODA 규모와 지원현황

가. 對개도국 자금흐름의추이

DAC 회원국과국제금융기관의개도국으로의자금흐름( total net re -

s o u rce fl o ws)은 크게정부와민간차원으로나눌수 있다. <표 3 -1 >을

보면, 개도국에대한 공적개발자금으로서O DF(O fficial Development

F i n a n c e )는 O D A와 OA, 공적수출신용, 해외투자 지원자금과 같은 기

타공적자금(O OF) 등을포함한다. 수원국으로의총 재원의순흐름을기

준으로보면, 199 0년의 경우 총 자금흐름중 59%를 차지하던ODF는

1 9 9 3년을기점으로민간부문의자금흐름과역전되고, 1997년에는24%

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1980년대 후반 이후 민간부문

의 자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對개도국 자금흐름의패턴이 크게 변화하

고 있음을 시사하는것이다.

특히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낮아져서 1993년 42%에서 지

속적으로 감소하여 1997년에는 26%에 불과한 실정이다(<그림 3 -1>

참조). 그 동안 주요 공여국들의경우 재정수지및 경상수지의만성적

인 적자로원조여력이줄어들고있고, 국제금융시장의발달 및 자유화

로 개도국으로의 민간자본의 유입이 증대됨에 따라 ODA 지원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對개도국으로의 총재원의 純흐름( total net flow of financial

re s o u rces, 부록 1 참조)은 1 9 8 0년대 중반 6 5 3억 달러에서1 9 9 7년에

는 1 , 8 7 6억 달러로증가하고있다. 최근 1 9 9 0년대에들어서는D A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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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DA( n et)는 1 9 9 0년 5 3 0억 달러에서 1 9 9 2년 6 0 8억 달러를 기록

하기도 했으나, 1997년 4 8 3억 달러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3-1 >을 보면, 민간부문의자금이크게증가하면서對개도국 자

금흐름 중 O D A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낮아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표 3-1>  DAC 회원국과 국제금융기관 재원의 純흐름 추이

(단위: 십억 달러)

1 9 97(P )1996199519941993199219911990

76.8

23.7%

49.8

5.3

21.7

78.189.386.283.478.684.876.5
I. 공적개발금융(ODF)

21.4%33.9%39.3%51.4%50.1%62.3%59.0%

57.959.860.356.058.657.450.61. 공적개발원조(O DA)

5.68.46.96.06.16.62.32. 공적 원조(OA)

14.521.119.021.514.020.823.73. 기타공적자금(ODF)

-4.44.05.66.3-3.01.00.69.5II. 수출신용

252.1282.6168.3126.681.977.350.843.6

107.8

20.0

91.2

28.5

4.6

63.552.348.538.427.823.226.9

I II. 민간자금

1. 직접투자

86.076.932.14.834.610.76.12. 은행차관

93.830.032.028.77.54.90.53. 채권발행

33.83.18.04.31.46.65.14. 기타상업자금

5.66.06.05.76.05.45.15. NGO

324.5364.7263.2219.1162.3156.9136.2129.6합 계

48.355.458.959.256.560.856.753.0* DAC의 ODA(net)

31.236.536.235.233.434.836.532.3* 양자간 증여

자료: O E CD /DAC. 1999. Development Cooperation : Effort and Policies of the

Member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1998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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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AC 회원국의ODA 지원규모

DAC 회원국들의 원조추이를 살펴보면(<그림 3-2> 참조), 양적 규

모로 살펴볼때 1970년대까지미국이주도적역할을해 왔으나, 그 이

후에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원조규모가 크게 확대

되어왔음을알 수 있다. 특히일본은1980년대에들어와서프랑스, 독

일을 제치고 원조규모를 확대하였고, 1990년대 이후로는 미국을 앞서

서 제1위의 원조공여국으로부상하였다.

1997년을기준으로볼 때(<그림 3-3> 참조), 일본은93.6억 달러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미국(68.8억 달러), 프랑스(63.1

억 달러), 독일(58.6억 달러), 영국(34.3억 달러) 등의 순이다. 비교적

DAC 가입이 늦고, 아직 원조실적이 낮은 나라는 포르투갈(2.5억 달

러), 아일랜드(1.9억 달러), 뉴질랜드(1.5억 달러), 룩셈부르크(0.9억

달러)의 순이다.

<그림 3-1>  DAC 회원국의 對개도국 자금흐름(net) 비중의 변화

비중(%)

민간자금

민간자금

자료: O E CD/DAC. 1999. Development Cooperation : Effort and Policies of the

Member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1998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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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DAC 회원국의ODA(net) 공여실적 추이(1950∼1997)

(단위:백만 달러)

(단위:십억 달러)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미국

일본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자료: OECD/DAC. Internet Database.

<그림 3-3> 1997년도 DAC 회원국의ODA(net) 공여실적

자료: OECD/DAC. 1999. Development Cooperation : Effort and Policies of the

Member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1998 Report. p. 95.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캐나다



2. DAC 회원국의 ODA 실적 비교

가. G N P 대비 O D A 규모

그 동안 ODA의 양적규모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I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GNP 대비 ODA 비율이 가장 일반적

인 지표로활용되어왔다. 국제적권고사항은GNP 대비 0.7%이나, 일

부분의 국가를 제외하고는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표 3 -2>에서나타나듯이DAC 회원국들에있어서GNP 대비ODA

비율의 평균수준은 1 9 9 7년 현재 0.22% 수준에 불과하다. 1985년과

1986년의평균으로볼 때, DAC 회원국들의총 ODA 규모는382억 달

러 규모이고, GNP 대비 ODA 비율은 0.33%로서 1997년과 비교하여

0.1%의 큰 격차가 난다. 이러한 점은 1996년 0.25%에 비해서도낮아

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규모 면에서도 1996년의 ODA

가 554억 달러에 이르러 1996년 대비 5.8%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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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D A C 회원국의O DA /G N P 비율 비교(1997년, 약정액 기준)

GNP 대비%

자료: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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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D A C 회원국의ODA/GNP 변화추이

(단위:백만 달러)

97/961997 1996 1985/86(평균)연도

증감률ODA /
GNP

ODAODA /
GNP

ODAODA /
GNP

ODA

항목
%%금액%금액%금액

2.10.406900.281,0740.281,061호주

7.60.191990.245570.26527오스트리아

-4.80.486170.349130.31764벨기에

15.00.481,7900.321,7950.342,045캐나다

3.40.887771.041,7720.971,637덴마크

3.70.483730.344080.33379핀란드

-4.40.584,6460.487,4510.456,307프랑스

-11.80.414,1110.337,6010.285857독일

8.90.23470.311790.31187아일랜드

-43.70.372,5090.202,4160.111,266이탈리아

9.60.306,4880.209,4390.229,358일본

30.20.17130.44820.5595룩셈부르크

2.70.991,9170.813,2460.812,947네덜란드

29.90.28810.211220.26154뉴질랜드

5.91.138440.851,3110.861,306노르웨이

27.20.10310.212180.25250포르투갈

11.50.082170.221,2510.241,234스페인

-2.60.871,2320.841,9990.791,731스웨덴

4.00.304840.341,0260.34911스위스

-0.40.291,8040.273,1990.263,433영국

-28.10.219,3400.129,3770.096,878미국

-5.80.3338,2210.2555,4380.2248,324DAC계

자료: O E CD/DAC. 1999. Development Cooperation : Effort and Policies of the

Member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1998 Report.



<그림 3 -4 >를 보면, 권고사항인 0 . 7 %를 넘는 국가들은 덴마크

(0.97%), 노르웨이(0.86%), 네덜란드(0.81%), 스웨덴(0.79%) 등으로

서 대부분 북유럽의나라들이고, 미국 0.09%, 이탈리아0.11%로서 매

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1996년 0.3% 수준에서

0.22%로 낮아졌고, 뒤늦게 DAC에 가입한 스페인은 0.24%, 포르투갈

0.25%, 뉴질랜드0.26% 등을 기록하였다.

나. 금융조건

1) 증여율(G.E.)

ODA의 재무적조건으로서증여율은ODA의 질적측면을나타내주

는 대표적인지표로서양허성 수준을나타낸다. 무상원조인증여의 경

우 100%를 나타낸다. 1997년의 경우 DAC 회원국의평균적인증여율

은 91.8%로서대부분의국가가증여방식의원조를공여하고있음을보

여 준다. 1978년 이후 DAC의 증여율에대한권고수준은86%로 DAC

회원국들의 원조정책이 양적 목표보다는 질적 수준제고에 있음을 알

수 있다.

1997년 기준으로ODA를 순수히증여형태로공여하는국가는영국,

스위스, 스웨덴, 뉴질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호

주 등으로 DAC 회원국 중 절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유상자금협력

비중이높은일본의경우 78.8%로 제일낮은수준을기록, ODA의 질

적 측면에서 국제적 개선요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일본

은 증여율의제고보다는언타이드율을높이는방향으로원조정책의기

본목표를설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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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빈개도국에대한증여율

최빈개도국에 대한 증여율의 권고수준은90% 이상인데, 1997년 현

재 DAC 회원국들의 경우 프랑스(97.6%), 이탈리아(95.2%), 일본

(97.4%), 노르웨이(98.1%), 포르투갈(98.7%), 스페인(95.7%) 등이고,

나머지는모두 100% 이상을기록하고있어최빈개도국에대한권고사

항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 단지 스페인의 경우 3년 평균 증여율

86% 이상이라는선택적권고사항에는미달하고있다. 이는 1996년 스

페인이 56%의 증여율을기록한 것에 따른 것이다.

아무튼DAC 회원국들은ODA의 양적 확대보다는질적인 측면에서

對개도국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바, 최빈개도국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

원에 역점을 두고 있고, 최빈개도국에 대한 증여율 평균은 1 9 9 6년

<그림 3-5>  DAC 회원국의 증여율 비교(약정액 기준)

DAC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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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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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뉴질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일본

이탈리아

아일랜드

독일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

캐나다

벨기에

오스트리아

호주

증여율 1996 증여율 1997

자료: OECD/DAC. Internet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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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에서 1997년 98.8%로 DAC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 증여비율및 지원조건

총 O D A에서 차지하는 증여의 비중을 살펴보면, 1997년의 경우

DAC 평균으로78.9%에 이르고, 양자간 원조의 경우 증여율은60.9%

이다. 평균적인 상환기간은28.9년이고, 거치기간은9.1년, 평균금리는

2.4%이다(<표 3 -3 > 참조). 

<그림 3 - 6>  양자간 원조 중에서 LLDCs에 대한 증여율(약정액 기준)

DAC 평균

미국

영국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

노르웨이

뉴질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일본

이탈리아

아일랜드

독일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

캐나다

벨기에

오스트리아

호주

최빈국에대한증여율1996 최빈국에대한증여율1997

자료: O E CD/ DAC. 1999. Development Cooperation : Effort and Policies of the

Member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1998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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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DAC 회원국들의 증여비율과 양자간 ODA의 지원조건

양자간 원조
증여/ODA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D A C

평균금리( % )평균거치기간(연)상환기간(연)증여율( % )

1997199619971996199719961997199619971996

––––––––100.0100.0

2.72.87.57.922.926.753.055.989.894.3

0.90.010.59.920.828.769.379.697.795.6

––––––––100.0100.0

––––––––100.0100.0

8.3–2.8–7.8–51.4–98.397.0

2.52.68.27.121.120.553.951.185.782.9

1.92.08.06.837.333.567.362.684.377.7

––––––––100.0100.0

1.01.212.112.127.325.675.971.285.798.2

2.42.49.49.229.028.760.867.045.034.1

––––––––100.0100.0

––––––––100.0100.0

––––––––100.0100.0

2.53.73.93.19.012.431.629.598.899.1

2.0–3.0–12.0–39.3–97.5100.0

1.71.79.59.021.026.860.564.882.467.5

––––––––100.0100.0

––––––––100.0100.0

––––––––100.0100.0

3.23.05.45.927.626.450.952.098.199.2

2.42.49.18.728.928.660.964.778.976.8

자료: O E CD/D A C . 1999. Development Cooperation : Effort and Policies of the

Member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1998 Report (Table 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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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을 보면, DAC 회원국들의양자간원조의금융적지원조건

을 보여주고있는데, 일본의경우증여비율이1997년 45%에 불과하고,

증여율은60.8%에 불과하였다. 한편 프랑스의경우 증여비율은85.7%

이고, 증여율은53.9%이다. 독일의경우에는증여비율이84.3%로 증여

율은 6 7 . 3 %이다. 스페인의 경우 증여비율은 8 2 . 4 %이고, 증여율은

60.5%이다.

라 . 조건부 원조의 비율

DAC 회원국의조건부 원조비율을 양자간ODA를 기준으로 살펴보

면, 1996년의 경우 DAC 회원국의 평균수준은26.5%이다. 부분 비조

건부 원조까지 포함하면 약 30% 수준이고, 구속성이 없는 순수한 언

타이드율은70%에 이른다.

국별로 보면, 포르투갈이100% 비조건부 원조를 행하고 있고, 엔차

관에 의한 유상협력비율이높은 일본은98.9%를 언타이드화하고있다.

뒤를 이어 룩셈부르크94.4%, 스위스 92.9% 등이고, 증여비율이100%

에 이르는 영국(86.1%), 호주( 7 8 . 1 % )와 캐나다(31.5%), 스웨덴

(64.0%) 등은상대적으로언타이드율이낮은실정이다. 한편미국은언

타이드율이28.4%에 불과하고, 이탈리아도45.6%로 매우 낮은 실정이

다. 아일랜드와 뉴질랜드는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스페인은 100% 구

속성 원조를 하고 있다.

한편 타이드원조와혼합신용에대한규제에도불구하고, DAC 회원

국들은 혼합신용제도를활용하고있다. 혼합신용의 방법에는무상원조

와 유상원조의 결합, 무상원조와 상업금융의 결합, 유상원조와 상업금

융의 결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고있다. 1998년의 경우 덴마크

18건, 핀란드 20건, 캐나다 17건, 노르웨이 14건 등이 혼합신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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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보를 해왔고, 그 밖에 스페인, 벨기에, 스웨덴의경우에도비교적

혼합신용의비중이 높으며(60% 이상), 영국의경우에는2건의 유상원

조 중 1건이 혼합신용이었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도 혼합신용을

제공하고있으며, 일본의경우는 혼합신용을주로 매칭의 경우에만사

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8년의 경우 4건(2.9%)의 혼합신용

이 통보되었으나매칭여부는알려진 바 없다. 미국의 경우 유상원조3

건을 통보, 이중 매칭을 위한 혼합신용이2건이다.

<그림 3-7>  양자간 원조의 구속성

주 : Commitment 기준(1996년), 기술협력및 행정비용제외.

자료: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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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C 회원국의 ODA 배분구조

가. 협력분야별지원규모

ODA의 지원분야를살펴보면, 교육·보건·상하수도등 사회하부구

조 부문에DAC 평균으로30%가 지원되고있고, 그 다음이 운송·통

신, 에너지등 경제하부구조확충에 23.1%가 공여되고있다. 산업부문

지원은 13.1%에 불과한 실정이다(<표 3 -4> 참조). 국별로 살펴보면,

호주가교육·보건등에집중하고있는반면, 일본은엔차관을통해운

송·통신·에너지 등 경제하부구조지원에 41%를 할당하고있다.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DAC 회원국들의 경우 지원분야를 사회하

부구조확충에두고있어 매우 대조적이라할 수 있다. 특히, 스페인은

보건, 인구 분야에 20.1%를 배분하고있고, 뉴질랜드와포르투갈은교

육분야에각각 34.4%, 24.4%를 배분하고있음은 매우 시사적이다.

나. 지역별/국별 지원규모

DAC 회원국들의 주요지원 대상국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96∼

97년 평균으로 상위 5위 수원국에는 인도네시아, 중국, 이집트, 인도,

이스라엘의 순이고, 상위 1 5개국에 대한 지원비중은 7 0년대 중반

34.6%에서 90년대 중반에는 25.0%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한편 <표

3-5>는 DAC 평균수준으로 다자간 ODA는 27% 수준이어서 양자간

원조의 비율이 73% 수준임을보여주고있다.

또한 권역별로 보면(<표 3-6> 참조),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비중이

30%를 넘어서고있고, 동아시아에대한 지원비중이크게 높아져 20%

에 이르고 있다. 소득수준별로 보면(<그림 3-8> 참조), 중하소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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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D A C 주요 회원국들의O D A 협력분야(1996년 기준) 

(단위: %)

주 : 총 ODA에서차지하는비중.

자료: OECD/DAC. Internet Database.

세계
은행

D A C미국스페인
포르
투갈

뉴질
랜드

네덜
란드

일본
아일
랜드

호주

35.530.031.139.939.541.625.720.947.456.3사회하부구조

7.910.84.69.124.434.47.05.518.029.0교 육

7.86.013.520.16.82.57.02.714.513.2보건,인구

5.86.61.62.80.10.54.310.96.02.7상하수도

4.52.94.72.73.42.33.10.71.87.8행정지원

9.43.76.75.24.91.94.31.07.23.6기 타

33.023.18.718.87.38.69.041.07.012.2경제하부구조

12.213.91.28.85.54.53.627.14.69.9운송, 통신

12.47.12.79.00.22.83.112.50.72.0에너지

8.52.24.81.01.61.32.21.41.60.3기 타

14.213.114.09.58.014.28.517.66.05.6산업생산

7.59.55.86.64.013.27.614.45.04.1농 업

6.32.00.22.71.80.40.43.00.71.1광공업,건설

0.41.57.90.32.10.50.60.20.40.3교역, 관광

17.326.328.326.043.131.633.816.229.124.7기 타

–

100.0

7.617.85.92.04.023.04.410.51.3분류불명

100100100100100100100100100총 계

–5.07.94.33.88.4–4.312.0–*행정비용

–2.814.21.8–0.41.90.20.54.0*식량원조

(LMICs)의 지원이 그 동안 30% 수준을 넘어서 왔고, 최빈국(LLDCs)

에 대한 지원은 8 0년대 중반 3 1 . 2 %에서 1 9 96∼9 7년 평균으로는

24.6%로 다소 낮아진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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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백만 달러, %) 

<표 3-5>  DAC 회원국들의 주요 지원대상국

1996∼971986∼87

3.0

3.0

3.0

2.7

2.0

1.8

1.5

1.3

1.0

1.0

1.0

1.0

0.9

0.9

0.9

25.0

27.3

1976∼77

인도네시아4.1

4.0

3.3

3.0

2.2

2.1

2.0

1.7

1.6

1.2

1.1

1.1

1.1

1.0

0.9

30.4

27.2

이스라엘5.5

5.1

3.7

3.4

3.4

2.6

1.5

1.5

1.5

1.2

1.2

1.1

1.0

1.0

0.9

34.6

32.4

인도

중국이집트

인도

이스라엘

이집트이집트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파키스탄

이스라엘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

필리핀필리핀방글라데시

태국중국파퓨아뉴기니

방글라데시파키스탄탄자니아

모잠비크탄자니아한국

파키스탄태국튜니지아

탄자니아터키베트남

베트남수단모로코

보스니아케냐콩고

볼리비아모잠비크필리핀

니카라구아스리랑카케냐

소계소계소계

다자간 원조다자간 원조다자간 원조

15.2

59,418

11.5

41,093

8.1

15,637

기타기타기타

ODA총액ODA총액ODA총액

자료: O E CD/DAC. 1999. Development Cooperation : Effort and Policies of the

Member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1998 Report (T a b l e 3 4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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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8>  소득수준별 양자간 원조의 배분현황

자료: OECD/DAC. Internet Database. 

(단위: %) 

<표 3-6>  D A C 양자간 ODA의 지리적 배분

1996∼971986∼871976∼77

4.2유럽2.8유럽3.6유럽

7.9사하라 이북9.4사하라 이북11.2사하라 이북

28.8사하라 이남30.6사하라 이남22.4사하라 이남

6.4중미7.8중미3.9중미

7.0남미4.9남미6.3남미

7.7중동9.0중동11.4중동

12.4남, 중앙아시아14.9남, 중앙아시아21.4남, 중앙아시아

21.1동아시아15.9동아시아13.7동아시아

4.7오세아니아4.7오세아니아6.1오세아니아

100.0양자간원조100.0양자간원조100.0양자간원조

자료 : OECD/DAC. Internet Database.



IV. 우리나라O D A의 추진성과와과제

1. 우리나라 ODA 실적과 현황

우리나라의O D A는 1960년대중반소규모의技術援助가제공된 이

후 외통부의주관하에1970년대 후반 최초로無償援助가공여되기시

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원조공여국의역할을 수행하

기 시작한 것은 1987년 對外經濟協力基金(EDCF)이 설치된 이후라

할 수 있고, 1991년 韓國國際協力團(KOICA)이 발족되어 對개도국

원조가 본격화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양자간 ODA사업의 경우 주무부처는 외통부와 재

정경제부로실시체제가크게 이원화되어있다. 이에 따라 贈與에 해당

하는 무상자금협력과기술협력은 외통부 산하 KOICA가 시행하고 있

으며, 有償協力資金인EDCF는 재정경제원관리하에수출입은행이위

탁·집행하고 있다. 한편 다자간 협력에 있어서는 국제금융기관 등에

대한 출자는 재정경제원이, UN 등 국제기구분담금 출연은 주로 외통

부가 관장하고 있다. 한편 무상자금협력사업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

(KOICA)에서 전담하고 있지만, 기술협력사업은KOICA 외에도 과학

기술부, 정보통신부등 일부정부부처및 기관에서분담·실시하고있다. 

가. 원조규모

<표 4 -1>은 그 동안우리나라ODA의 연간규모를보여주고있는데,

15)

15) 1970년대 중반까지우리나라의개발원조는정부자금보다는UN 등의 국제기구자

금을 지원받아실시된것이다.



1992년까지 연간 1억 달러에도미치지 못하였고, GDP 대비 ODA 규

모도 0.02% 수준에 불과하는 등 양적 규모에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1993년 이후유상자금협력증가에힘입어ODA 규모가1억 달

러 수준을 넘어서게 되었지만, GNP 대비 ODA 비율은 0.03% 수준에

불과하였다. 1997년의 경우 1억 8,561만 달러를 기록하여GNP 대비

0.042%를 기록하고있지만, 이러한우리나라의ODA 규모는개발원조

위원회(D AC) 회원국의 평균수준(1 9 9 7년 기준)인 0 . 22%에 비하여

1 /5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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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N P
대비

O DA( % )

0 . 0 1 89 4 .0%2 2 . 0 8–1 . 4 26 .0%1 . 4 22 3 . 5 01987

0 . 0 1 99 3 .8%3 1 . 9 0–2 . 1 06 .2%2 . 1 03 4 . 0 01988

0 . 0 1 58 5 .1%2 8 . 7 51 . 7 83 . 2 71 4 .9%5 . 0 53 3 . 8 01989

0 . 0 2 48 0 .0%4 8 . 9 18 . 9 93 . 2 62 0 .0%1 2 . 2 56 1 . 1 61990

0 . 0 2 04 5 .2%2 5 . 9 66 . 4 82 5 . 0 45 4 .8%3 1 . 5 25 7 . 4 81991

0 . 0 2 54 1 .1%3 1 . 5 81 4 . 2 33 0 . 9 95 8 .9%4 5 . 2 27 6 . 8 01992

0 . 0 3 44 6 .1%5 1 . 4 42 7 . 4 43 2 . 6 85 3 .9%6 0 . 1 21 1 1 . 5 61993

0 . 0 3 75 7 .2%8 0 . 1 52 1 . 6 23 8 . 4 54 2 .8%6 0 . 0 71 4 0 . 2 21994

0 . 0 2 63 8 .4%4 4 . 5 32 1 . 3 55 0 . 1 16 1 .6%7 1 . 4 61 1 5 . 9 91995

0 . 0 3 32 2 .5%3 5 . 8 46 9 . 9 05 3 . 4 17 7 .5%1 2 3 . 3 11 5 9 . 1 51996

0 . 0 4 24 0 .0%7 4 . 2 75 6 . 5 75 4 . 7 76 0 .0%1 1 1 . 3 41 8 5 . 6 11997

다자간원조(비중)
금액(비중)

양자간 원조

무상원조 EDCF
O DA계

(단위:백만 달러) 

<표 4-1>  우리나라ODA 공여실적

자료:외교부, 수출입은행자료를이용.



<그림 4- 1 >을 보면우리나라와경제규모가비슷한스페인, 호주등

과 참고가 될 만한 아일랜드 및 일본과 1인당 ODA 부담액을 비교한

것이다. 1997년을기준으로우리나라는4달러수준으로서스페인이3 1

달러, 호주가 5 7달러, 아일랜드가52달러, DAC 평균이 5 9달러인것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액수를 부담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수치는

O D A의 양적 규모 확대가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나. O D A의 배분구조

우리나라ODA의 배분구조를살펴보면, 1997년의경우 양자간원조

는 총 ODA의 60%인 1억 1,134만 달러가 배정되었고, 이 중 아시아

에 대한 지원은 6,976만 달러를 기록하여양자간 원조에서63%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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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달러, %) 

<그림 4-1>  ODA 부담액의 국제비교

1인당 ODA($)

ODA /GNP(%)

한국 호주 스페인 일본 아일랜드 DAC 평균

자료: OECD/DAC. Internet Database. 외교부 자료를 토대로필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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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있다. 이는아시아국가들과경제협력비중이높음에따라 ODA

공여가 집중되어왔음을 반영하는것이다.

한편 소득별로 수원국에 대한 지원 현황을 보면, 최빈국에 대한 지

원은 양자간원조중 22%를 차지하여DAC 평균 24.6%로 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고(<그림 3-8> 참조), 가장 지원비중이높은 국가군은일

인당 GNP 756달러 이하의 기타 저소득국(other LICs)으로서 45%를

차지하고있다.

다. O DA의 질적구조

우리나라의 對개도국 원조는 대부분 조건부 원조로 공여되고 있고,

증여비율도 낮아 질적인 측면에서도 커다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1996∼97년 평균치로 볼 때, 우리나라는 양자간 원조에서 차지

하는 증여비율비중이 46.3%, 총 ODA에서차지하는비중이 48.9%인

것에 비해 DAC 평균은 각각 70.1%, 77.8%를 기록, 우리나라는 향후

점차적으로증여비율을높여가야함을 보여주고있다. 한편 양자간원

조에있어서유상협력비중이높은스페인이나일본과비교할경우비

<그림 4-2>  우리나라 양자간 원조의 배분구조(1997년 기준)

오세아니아
2%

기타
12%

유럽
3% 아프리카

11% 아메리카
9%

아시아
63%

LMICs
32%

UMICs
1% LLDCs

22%

other LICs
45%

자료 :수출입은행자료를이용. 필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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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한 조건을 유지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ODA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증여비율을

좀더 높여 나가야 한다. 일본의경우 엔차관의비율이 높기 때문에 증

여비율이매우낮아도대부분의원조를비조건부원조로공여함으로써

국제적 비난과 압력을 비켜나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00% 조건부 원조를 운용하고 있는 스페인을 보아도 증여비율을

74.7%로 유지하고있음을보면, 그 동안 DAC의 가이드라인이무상원

조라는 기본틀하에운용되고있음을 알 수 있다.

2. ODA정책의 주요 과제

가. 적정 O D A 규모의확대와 추정

DAC는 이미 1978년 권고에서ODA/GNP 비율이DAC 평균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국가는 원조조건목표충족에 실패한 것으로 간주한

양자간 원조(1997년 기준)증여비율(96 /97 평균)

평균금리

2.1

거치기간

9.8

상환기간

29.6

증여율

64.7

(총 ODA)

48.9

(양자간)

46.3한국

1.79.521.060.574.760.6스페인

2.49.429.060.839.634.8일본

2.49.128.960.977.870.1DAC

<표 4-2>  ODA의 질적 비교와 지원조건(약정액 기준)

자료:한국자료는수출입은행자료를이용하여재계산, 나머지는<표 3 -4 > 참조. 



I V. 우리나라ODA의 추진성과와 과제 53

다고밝힌바 있고, 현재우리나라의GNP 대비 ODA의 비율이0.04%

임을 고려할 때, 원조규모를 매년 GNP 대비 0.01% 씩 증가시켜 나

간다고가정하면DAC 회원국의최저수준인0.1%수준에도달하기까지

는 향후 6년간이 소요된다고할 수 있다.

<표 4-3>은 우리나라GNP 추정치를GDP 추정치로대체하여대략

적인 ODA 규모를추정한것이다. ODA/GNP 목표치를매년 0.01%씩

증가시켜 나갈 때, 우리나라 원조규모는 1 9 9 9년 2억 달러 규모에서

2 0 0 2년에는4억 달러규모에이르고, 2006년에는7억 달러를넘어서게

된다. 이와 같이 순조롭게 원조 확대가 가능하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DAC 가입시기는 2 0 0 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DAC 평균수준인

16)

16 ) DAC 회원국중 GNP 대비 ODA 규모의최저수준을기록하고있는 나라는미국

으로서 1996년 0.12%, 1997년 0.09%이고, 이탈리아는1996년 0.20%에서 1997

년 0.11%로 크게하락하였다. 아일랜드의경우 1991년 0.19%, 1992년 0.16%로

낮은수준을기록하다1993년 이후 0.20%수준에서점차증가하여1996년 0.23%

에서 1997년의경우 0.31%로크게증가하였다.

20062005200420032002200120001999단위

631.0594.2558.9525.2491.6459.7433.1415.0십억달러1 )실질GDP

75.765.455.947.339.332.226.020.8천만달러ODA 규모

(16)(17)(18)(20)(22)(23)(25)–%(증가율)

0.120.110.100.090.080.070.060.05%ODA/GDP
목표치2)

<표 4-3>  우리나라ODA의 양적규모 추정

주 : 1 ) 1997년 달러기준(DRI. World Economic Outlook, Second Quarter 1999).

2 ) O D A 양적규모에대한지표는원래G N P 대비개념이나, 추정상의문제로G D P로대체.

자료 :필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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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수준까지는대략 1 0년 정도의준비기간이설정될수 있을것이고,

원조규모는호주(1 9 9 7년 기준)와 비슷한 1 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따라서국제적수준을유지하기위한정부의적극적인원조예산의증

액이 필요하며, DAC 가입을2 0 0 5년 이후로설정하더라도다음과같은

측면에서원조정책의근본적인개선작업이불가피하다고할 수 있다. 

첫째, 원조규모가 급속히 증대될 경우 원조정책의 체계화와 원조사

업의 효율적 운용방안이 종합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DAC 가입을

위해서는연간 ODA 규모가최소한 6억 달러에이를 것으로추정되는

상황하에서 원조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용은 무엇보다도 중요

하다. 특히 원조예산의대폭적인확대를 위해서는우선 대내적으로국

민적 합의와 지지가 필요하고, DAC 가입을 전제로 원조에 대한 국민

적 정서, 우리나라의경제적여건, 對개도국원조사업의수행능력등을

감안한 원조정책의 기본방침과 정책목표를 수립하여 대내외적으로 우

리나라의원조정책의 기본방향을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중요하다.

둘째, 원조규모의급속한 확대와 함께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원조

의 질적개선을위한노력이확대되어야한다. 특히주요선진국들의원

조방식이 기본적으로 무상원조인 증여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

한다면, 원조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증여율과증여비율을점차 확대해

가야한다. 우리나라원조는대부분구속성원조임을감안, 국제적여론

에 부응하기위해서는불가피하게증여비율을높여가야할 것이고, 국민

적 정서를감안하면서원조정책의기본방향을개선해나가야할 것이다. 

나. 전략적O D A 운용방안마련

1) O DA의기본방침과정책목표수립

ODA 증액목표가순조롭게추진되기위해서는ODA가 對개도국경



제협력증진을 위해 필수적이고, 국제사회에서우리의 역할에 대한 요

구가점증하고있음을명확히인식함으로써ODA 예산증액에대한국

민적 이해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 동안 우리나라

ODA정책의근본적인문제점으로서지적되어왔던 원조정책의기본방

침과 정책목표가 명확히 정립됨으로써소규모 ODA의 제약성을 극복

할 수 있는 원조사업의효율적인운영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전통적으로선진국가들은국제협력이념으로서인도주의적고려와상

호의존성에 입각하여 對개도국 원조를 시행해 왔으나, 우리나라의 對

개도국지원은 ‘상호호혜적인실질협력관계의증진’이 가장중요한협

력이념으로정립되어야할 것이다. 이는ODA를 한국의국가이익에맞

추어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가라는문제와 직결되며, ODA 공여는 시

혜적인차원이아닌상호이익과공존을위한 ‘장기적인투자’로 이해되

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주요 경협

대상국인 개도국들과의실질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시점이고, 이를위해서는<표 4 -4>와 같이수원국의경제발전잠재력,

우리나라와의 보완적 협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준과 경협수단

의 상호연계를통한 효율성을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협프로그램

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통해 ODA의 소규모성이라는제약조건을극복할수 있는 원조

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통해 重點支援國家를 선정하고, 세밀한 국

별경협원칙과 방침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함으로써ODA의 배분을 양

자간 협력에보다 큰 비중을 두고, 경제협력효과를확대해나갈 수 있

는 방안을마련해야한다. 예를들어성장잠재력이큰 중국, 베트남, 인

도네시아등 아시아주요국을중심으로산업기반확충을위한프로젝트

지원을확대하는한편전문가파견, 연수생초청, 경영 및 산업기술전

수 등 유·무상원조사업을상호연계하여開途國의自救努力을적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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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해야 할 것이다.

I I I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최근국제협력의추세가최빈개도국에대

한 무상원조를 확대하고 있음을 감안, 일정기준을 설정하여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인도주의적차원에서증여비중을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혜적인증여라 할지라도 조건부 원조인 이상 우리기업의 해

외진출에직접적으로기여할수 있음을고려하여국제적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원조방식을통해 적극적으로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최빈국은 아니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아시아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경

제개발 초기단계부터적극적으로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수원국 정부의

자조노력을지원하기위한다각적인원조프로그램을만들어야할 것이

다. DAC 회원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원조정책에서 중장기적으로 고

려되어야할 부분은 남북한 통일을 대비한 통일한국의 경제권역확대

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중앙아시아, 연해주, 연변족 등

과 그 외 재외동포들을직·간접적으로지원할수 있는 사업을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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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우리나라의 원조목표와 경협수단

무상원조(긴급구호등)

기술협력, EDCF 연계

연불수출금융

EDCF와 기술협력,

연불수출금융상호연계

KOICA 개발조사사업강화

해외투자금융(유휴설비

지원자금연계–중진공)

무상자금및 기술협력

(인력개발, 직업훈련소건립등)

(BHN 사업지원)

(개발경험전수)

시장개척

민간투자촉진

자원개발

국내산업구조조정

(한국계동포지원)

·인도주의구현

·자조노력지원

·상호보완적

경협기반확대

·통일한국의

경제권역확대

→

→

→

→

→

→

→

자료:필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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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조사업의효율적운용체제확보

그 동안 開途國에 대한 정부개발원조가 확대되면서 지원사업의 효

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자금의 소규모성이라는 제약

조건하에서贈與와 借款, 技術協力과 資金協力 등 다양한원조수단간

의 상호연계성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ODA사업

확대와지원형태의다양화에따라개발원조간연계의필요성이증대되

어 왔음에도불구하고, 관계부처및 실시기관의업무협조미비, 일회적

이고, 비계획적사업추진등의요인으로우리나라ODA사업은상호유

기적인 연계가 미흡하여 효율적인 원조사업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

동안 OECD 회원국들이 資金과 技術을 패키지화하여 각종 협력사업

을 추진해온 것과는매우대조적인것으로서효율적이고, 체계적인사

업운용이당면과제로제기되고있다.

그 동안 개도국에 대한 정부개발원조가확대되면서 지원사업 효율

성 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고, ODA 자금의소규모성이라는제

약조건하에서 증여와 차관, 기술협력과 자금협력 등 다양한 원조수단

간의 상호연계성강화가 시급한과제로 대두되고있다. 더욱이 민간기

업의 對개도국 진출과 연관하여 공적지원자금간의연계방안도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이다.

OECD의 규제에도 불구하고대다수 선진국들은 혼합신용제도를도

입하고있고, 상업성논란의소지가있는사업에대하여는양허도80%

이상의 조건을 유지하여혼합신용의제공에 대한 논란을피하고 있다.

DAC 회원국들은소규모(200만 SDR 미만) 혼합신용에는별다른규제

가 없는 점을 활용, 원조의 상업성 논란을 피하며 자국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주요국의혼합신용실태를면밀히검토하여향후 우리나라공적지원자

금 연계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향후 혼합신용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하여 주요 선진국의 혼합신용 공여에 대한 매칭전

략적인 측면에서 혼합신용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매칭은 OECD

협약상 인정되는 제도로서 수주경쟁국의OECD 가이드라인에 입각하

여 효과적으로 매칭대응함으로써국내 수출기업의 수주경쟁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아직 우리나라에는혼합신용제도가구비되어있지 못

하고, 혼합신용지원을 위한 적절한 의사결정체제가결여되어있어 이

를 위한 법적·제도적절차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또한 원조사업의 효율적 운용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관련부처는

물론 다원화된 원조기관간 협력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고, 중장기적으

로는 원조운용 및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원조전담기관을

설치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

하기 위해서는 첫째, 調査·計劃機能이 강화되어 對개도국 협력사업

이 종합적 개발방식( package approach, integrated appro a ch)으

로 전환되어야하고, 둘째, 사업계획의수립단계에서원조기관간에효

율적인 업무분담과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일관된 관

리가 가능하도록원조기관의일원화체제가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세부적인 추진방안으로서국별 프로그래밍

(Programming) 작성, 개발조사사업 강화, 원조사업의 패키지화를 위

한 업무제휴 강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효율적인ODA 운용방안이 고

찰되어야할 것이다.

가) 국별 지원프로그램작성

양자간원조사업을확대하면서중점지원대상국을중심으로國別 適

正支援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수원국 정부의 정

책변화와요청사업을수시로파악할수 있는 정보수집체계를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수원국정부의요청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 있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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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이니셔티브를확보하고, 중장기적인국별 프로그램에 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을상호연계한원조사업의패키지방안 및 자금배분기준을명

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바탕으로실시조직의유기적인협조체제및 지원수단의효율적

인 연계가능성이 사전적으로 고려되고, 정책결정 및 지원방침 수립단

계에서 실시기관간의 연계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원수단별

연계성과 유기적인 조정을 위해 우리의 비교우위분야를대상국가별로

사전에 검토하여 지원분야별 연계수단 및 중점지원분야가 마련되어야

한다. 전략국가에 대해서는 수동적 요청주의 방식에서 능동적 협의주

의 방식으로전환, 연례적으로政策協議會를개최하고, 국별특성을감

안하여협력사업과경협수단을상호 연계시켜효율적지원전략을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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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 제도 비고

미국

Country Development

Strategy Statement :

CDSS 작성

–AID 海外事務所 정보수집

–정부차원의 정책대화 활용

–5년마다 작성(18개월마다 보강) 

영국
Country Policy Review :

CPR 작성

–1 8개 중점지원대상국에대하여매년작성

–被援助國의 巨視經濟 분석, 개발정책, 양

국간 관계 등 종합판단, 우선순위 결정

독일
政策對話

사업발굴조사단파견

–經濟協力省의 援助專門官과 수원국 정

부담당자 간 政策對話

–사업발굴조사단 파견(BMZ 주도)

일본 國別援助實施指針

– JICA주도로 국별원조연구회에서작성

–중점지원국가에 대한 Country Report를

토대로 작성

<표 4-5>  주요 선진국의 개발사업 발굴과 국별조사

자료 :권율. 1995.『ODA 운용체제개선방안–원조사업의상호연계문제를중심으로』p. 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해야 한다.

우선 매 회계년도기준으로ODA를 제공하는방식보다는3∼4년간

의 기간을 원조주기(cycle)로 정하고 매년 우선 순위를 협의, 집행해

나가는 방식이 좋을 것이다. 중장기적인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확정하

기 위해서는 조사단 파견 및 정기적인 정책대화( policy dialogue)를

활성화해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JICA는 국별원조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전

문가 및 OECF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국별원조연구회가있으며, 산하

에 JICA 직원으로구성된全擔硏究班에서각 분야별로基礎資料를중

점 검토하여國別硏究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國別援助計劃을작성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점국가별로지원계획및 기본방침을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기술협력및 자금협력 지원계획을수립하고있다.

나) 중점지원분야선정

개도국ODA사업을효율화하기위해서는우리에게비교우위가있는

지원분야를 중심으로 국별·지원분야별 기준과 진출전략을 정립하여

개발원조효과를극대화해야한다. 지원분야에 있어서 대규모 사회간접

자본에대한지원을지양하고, 수원국정부와의정책대화활성화및 정

례적인 사업협의단을파견하여 상호이익이 되는 사업분야를 적극적으

로 발굴하고신속한 지원을 추진해야한다.

<표 4 -6>을 통해언급한바와같이우리나라에비교우위가있는사

업부문을 중심으로 전략적 지원분야와 중점지원분야를 선정하고 세부

적인 지원기준을 정립하여 원조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특히 개발경

험 및 제도개선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인력개발 및 법률적 제

도 구축 등 제도개선 분야에 지원을 집중함으로써인적·기술적지원

으로 개도국경제 및 사회구조를이해하고, 장기적으로수원국정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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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과정에깊이관여할 수 있는분야에중점을두어야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對개도국 경협에 있어서 중점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경험전수를중심으로한 수원국의인적·제도적기반확충이필요

하다. 한국적 경협모델에 의한 인력개발, 제도개선 및 구축 등의 분야

에 지원을집중함으로써양국의인적·기술적협력기반을강화함과동

시에 수원국의 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고양하고, 한국의 경제개발경험

과 민간의 경영능력전수를 연계한 협력기반을강화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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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열위사업중점지원사업전략적 지원사업구분

–대규모 S O C 사업–소규모 S O C 사업

–환경개선사업

(방제 및 주택개발)

–수출유발효과가 크고

국산화율이높은사업

–기간산업 확충

(산업플랜트 포함)

유상

–식량원조

–소비재중심의 무상기

자재 공여

–태권도사범

–일반기술협력(인력양

성, 개도국 재생산 능

력 확대분야)

–내구재중심의 기자재

공여

–기술협력(자금협력사

업과 연계) 

–제도개선사업

–경제기반 구축 사업

(개발경험전수포함)

무상

–대규모자금이 소요되

고 추가지원이어려운

사업

–다리 및 교량 건설

–조림사업

–농어촌 지원

–중소기업 지원

–상하수도 사업

–수송 및 기계설비

·철도차량및 농업용

기계설비

–석유화학

–전력사업

·송배전시설

–통신산업

·TDX, 광케이블

–공단개발사업

지원

사업

<표 4 -6>  주요 지원사업 분류

자료 :필자작성. 



둘째, 민간기업 진출과 연계하여진출기반 확대, 아국의 교역 및 민

간투자 확대에 연계된 ODA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

경우 무상원조와 기술용역제공을EDCF의 협력사업 발굴에 활용하여

향후 산업기반 확충과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기반을 확충하는 데 중점

을 두어야할 것이다. 개도국이시급히건설을요구하고있는 철강, 비

료, 시멘트, 석유화학등 기간산업부문의상호기술및 산업협력기반을

강화시켜민간기업의진출기반을넓혀나가야한다. 이와관련자본및

기술집약적 산업제품은 협력기금의 기자재차관 또는 물자차관의 좋은

대상품목이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외경제협력기금에의해서 취급

될 플랜트수출과기자재차관은상업베이스로는그 시작이힘드나개도

국정부의보증하에개발전략상반드시추진하려고하는우선순위산업

부문의 프로젝트 또는 에너지, 통신부문과 같은 준공공사업, 공업단지

조성, 산업도로, 창고 및 저장시설 등 비교적 생산활동과 결부된 프로

젝트 등이 적합하다고할 수 있다.

셋째, 기술원조 중심의 협력관계을 구축해야 한다. 개도국과의 經濟

協力에 있어서 우리의 여건은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첨단기술이나막

대한 규모의 자금지원이 아니라 우리의 발전경험과 중간기술 전수를

통해개도국의경제, 사회발전을실질적으로지원할수 있는부문에중

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소규모의 기술원조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부문에 협력함으로써支援效果를 극대화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對개도국 지원은 산업기술 이전과 투자과정에서 양국간 분

업체계를형성할수 있도록배려되어야할 것이고, 민간기업진출과연

계된 산업기반 시설의 확충 및 기술협력사업을보다 다각적으로확대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인적교류확대 및 개발경험전수 등을 통하

여 개도국경제개발계획초기단계에참여하는한편 지원수단별로여러

분야에분산된지원보다는주요선진국과일본, 대만등 경쟁국보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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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에비교우위가있는 협력분야에특화해야한다.

다) 원조체제정비

우리나라의 원조운영체계는기본적으로 각부처 혼합형이라고할 수

있다. 독일이나 일본이 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을 분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원조의상환유무에따라유·무상원조기관을분리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실시체제에 있어서 유상과 무상협력을 완전히 독립시켜

놓은 반면 부처간, 기관간 협력체제는매우 취약한 실정이어서정책결

정은 물론 운용 및 시행에 있어서 많은 비효율성을 낳고 있고, ODA

사업이 비체계적으로운용되고있다.

특히기술협력의경우유관부처에서다양하게실시되고있어, 통합·

조정기능이거의 부재한실정이고, EDCF 자금은재경원관리하에수출

입은행이 집행되고 있는 등 다원적인 원조실시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

본적으로 개도국 원조업무를총괄할 수 있는 원조기관 설립이 필수적

이지만, 당면과제로서 유관부처간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원조실시기관

간의유기적이고협조적인업무체제를구축하는다양한방안이모색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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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정책적시사점

우리 경제의 국제화노력이가속화되고있는 가운데, 외환위기이후

우리 경제의 돌파구로서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게 될 개도국과의

장기적인경제협력기반구축을위해적극적인노력이시급한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민간차원의교역및 투자 활성화는물론정부차원의공

적개발원조를활용한 對개도국 경제협력을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국제협력에 대한 체계적인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개도국 지원을 위한 OECD의 주요 가이드라인을중심으로개발

협력동향을살펴보았다. 특히DAC에서의ODA에 대한논의와주요이

슈를 분석하고, DAC 회원국들의 지원동향과 실적을 비교·검토한 결

과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상응하는ODA의 적정규모와 지원체제

를 마련하는데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경우 OECD 회원국으로서DAC 가입에대비한ODA 규

모의점차적증대가불가피한가운데, ODA 정책목표와정책수단을체

계적으로연계시키고, 다원화된원조기관간의협력체제마련이 무엇보

다도 시급한 과제로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구

조개혁이가속화되고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새로운진로모색에있

어서 국제화에대한공감을기반으로개도국과의상호보완적경협기반

을 확대하기위한 원조정책의 기본적 틀을 마련해야할 시점이다.

결론적으로우리나라ODA의 적정규모와원조정책의합리적운용기

준을 마련하는데 있어서필요한정책적과제를시기별로주요 단계를

설정하여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DAC에 회원국으로 정식 가

입할 때까지를 원조정책의 새로운 전환기로 상정하여, 對개도국 원조

정책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준비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원조규모면에서DAC 가입여건이충족될 때까지 일정기간준비할

수 있는시간적여유를고려하면서, 원조예산의점진적증대와함께원

조사업의효율적운영방안과이에따른원조운영체제의개선을종합적

으로 검토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의전환기를크게 두

시기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5-1> 참조). 

첫째 ‘원조정책의 개혁시기’로 2000년부터 2005년까지를 설정하고,

ODA 규모증대와함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국내적

으로는 ODA의 대폭적인 증대가 불가피한 상황하에서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원조정책의 대폭적인 증대가 필요한 시

점이다. 향후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할 때, 對개도국 경협이 강화됨에

따라 원조사업증대는 불가피하고, 국제적수준에 맞추어 나가야 함을

감안한다면, 2005년 무렵이면 연간 ODA는 5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

이고, 원조사업의효율적 운용방안과원조운용체제개선방안이종합적

으로 검토되어야할 것이다. 특히 유상원조와무상원조사업간의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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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정책의 도약시기원조정책의 개혁시기

2005∼2010년2000∼2005년설정기간

ODA/GNP 비율 0.2%
(2010년 10억 달러 규모)

ODA/GNP 비율 0.1%
(2005년 5억 달러 규모)

원조규모

원조기관 정비

D A C 가입

통일한국의 경제권역 확대

원조예산의 대폭적 증대

양자간 원조의 비중 확대

유무상원조의 사업간 연계강화

중점목표

ODA Charter 작성
종합적 개발방식

국별 원조프로그램작성
사업방식

자료 :필자작성. 

<표 5 -1>  원조정책의 단계별 개혁안



를 강화하면서ODA실시체제를 일원화하기 위한 점진적인 개혁을 추

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원조정책의 도약시기’로 2 0 0 6년∼2 0 1 0년을 설정할 수 있다.

DAC 가입을 목표로ODA 지원기반을확충하고, 기술협력 확대, 참가

형 개발프로그램, NGO를 활용한 지원방식 등 질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모색해야할 것이다. 동 기간중원조규모를꾸준히증가시

킨다면, GNP 대비 ODA 비율이DAC 평균수준인0.22% 수준까지증

가할 것이고 DAC 가입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DAC 가입을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요건이 해결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것은개도국과의상호호혜적인실질협력기반확대가가능

하고, 국제사회로부터對개도국 지원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분담 요구

에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조정책의기본

방향을 담은 ODA Charter를 대내외적으로공표할 필요가 있다. DAC

가입을 전후로 발표할 이러한 ODA Charter는 <표 4-4>에서 예시한

경협목표에입각하여한국적국제협력모델을보다 구체화하는것이어

야 하고, 이러한 원조정책의기본 방향은 향후 ODA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원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원조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이원화된체계를 개선

할 수 있는 원조기관의 단일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반 노력이 원조정책의 개혁시기와 도약시기를 통해 면밀히

추진될 때, 비로소 우리나라는DAC 회원국으로서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고, 개도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안정적인 협력기반을 조성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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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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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공적수출신용가이드라인에관한협약

(Arrangement on Guidelines for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

서문

<목적및적용>

공적수출신용가이드라인에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고칭함)의 주요

목적은공적수출신용의질서있는운용을위한기본틀을마련하는것이다.

同 협약은 가장 유리한 공적지원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출되는 재

화 및 용역의 품질과 가격에 기초하여OECD 회원국 수출자들간의경쟁

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同 협약은재화및 용역의수출또는 실질적으로판매계약과同價인금

융리스와 관련하여 공적으로 지원되는 상환기간 2년 이상의 수출신용에

적용된다. 협약은또한 무역관련타이드및 부분언타이드원조(이하 ‘타이

드 원조’라고 칭함)의 형태로 공적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공적수출신

17) 

17 ) 각국의무분별한혼합신용의공여로세계무역질서의왜곡현상이심화되고있다는

국제적비판이제기됨에따라 OECD를 중심으로혼합신용및 조건부원조자금을

규제해 왔다. 1992년 ‘헬싱키 패키지’까지 6차례의 규제가 있었고, 1997년 11월

‘셰어러패키지’에 의해최종개정되었는데, 본 내용은I장 협약의범위와ODA와

관련된I II장을 중심으로번역, 게재한것이다. 타이드원조는구속성원조, 조건부

원조등으로번역될수 있으나, 개념상혼란의소지가있어원문대로타이드원조

라고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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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혼합하여 타이드 원조가 제공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적지원’ (offical support)은 직접대출, 리파이낸싱, 금리차지원, 원조

자금(신용 및 증여), 수출신용보험및 보증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직접

대출, 리파이낸싱및 금리차 지원은 공적금융지원이라한다.

同 협약은 공적지원으로 인해 혜택을 누리는 수출신용의 조건에 제한

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한에는 최저기준프리미엄, 신용기산점 이전에 지

급되는최저선수금, 최장상환기간, 공적 재정지원으로혜택을받는 최저이

자율이 포함된다. 협약은 타이드 원조의 제공에 대하여도 제한을 가한다.

또한, 협약은이러한제한사항들에대한가능한예외및 위배시취해야할

절차와 함께 즉시통보 및 사전통보, 협의, 정보교환, 재검토 등에 관한 절

차를 포함한다.

군수장비 및 농산품에 대해서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며, 선박, 핵발전

플랜트 및 항공기의 경우에는특별 가이드라인이적용된다.

<최선의노력>

협약은 지원가능한 가장 유리한 상환조건을 정하고 있다. 모든 참가국

들은 시간이 지나면서이러한 최장상환기간및 조건 등이 정상적인 관행

으로여겨질수 있는위험이있다는점을인지한다. 따라서참가국들은이

같은 위험이 현실화되지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통적으로 특정 무역 또는 산업부문의 경우 협약에서 허용되는 최상

의 조건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지원되고 있을 수 있다.

참가국들은 그러한 관행적인 조건들을 계속해서 존중해야 하며, 그러한

관행적인조건들을유지하기위해주어진권한내에서모든노력을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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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위상>

OECD의 기본틀 내에서 발전되어온 同 협약은OECD 참가국의합의

에 따라 1978년 4월에 제정되었다. 同 협약은 참가국간의‘신사협정’이며,

OECD 사무국의 행정지원을받지만, OECD의 법규정은 아니다.

I장 협약의범위

1. 참여국가

a) 同 협약의 참여국은 호주, 캐나다, EU(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

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노르웨

이, 스위스 및 미국 등이다.

b) 참여국은협약의 내용을존중하고이에 따를 것에 동의한다. 가이드

라인을적용하고자하는 여타 국가의 경우, 기존 참여국들의사전초

청으로 참여국이 될 수 있다.

2. 적용범위

同협약은상환기간(8조에규정) 2년 이상인재화및 용역의수출과금

융리스거래에 대한 모든 공적지원에 적용된다. 이는 수출신용에 대한 공

적지원이 직접대출, 리파이낸싱, 금리차 지원, 보증 또는 보험 등 어떠한

수단으로 이루어지든지불문한다. 협약은 타이드 원조 형태의 공적지원에

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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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부문에의적용및 배제

참여국들은다음 분야에 대해서는특별 가이드라인을적용한다.

a) 선박

협약은「선박수출신용양해」(첨부 I)의 적용을받지 않는 선박에대해

적용된다. 어느참가국이동 양해를적용받는선박을지원하고자할 때(따

라서, 이 협약에 따르지않음), 그 조건이협약에서허용되는조건보다유

리한 경우에는다른 모든 참여국들에게그 조건을 49조의 통보절차에따

라 통보하여야한다.

b) 핵발전 플랜트

이 협약을 적용하되, 협약을 보완하는「핵발전 플랜트 수출신용 양해」

(Annex II)에 상응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양해상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협약은 핵발전 플랜트의 해체(즉, 핵발전 플랜트의 폐쇄 또는

철거)를 위한 공적지원의경우에도적용된다.

c) 항공기

同협약을적용하되, 협약을보완하는「민간항공기수출신용양해」(A n n e x

I II)에 상응하는규정이있는경우에는동 양해상의규정을우선적용한다.

d) 배제

협약은 다음 상품의 수출과 관련된 공적지원에는적용되지않는다.

–군수장비

–농산품

4. 재검토

참여국들은 적어도 매년 同협약의 기능을 재검토하며, 규약은 82∼84

조에 정해진 재검토 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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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탈퇴

협약의 효력은 무기한 지속되나, 어느 참가국도 다른 참가국들 앞으로

OECD 온라인 정보시스템(OLIS), 텔렉스, 팩스 등 신속한통신수단을통

해 서면통보를함으로써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다른 참가국들이통보를

접수한 후 6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6. 점검

사무국은 협약의 이행상황을점검한다.

I II장 무역관련원조에대한 규정

3 0. 타이드원조에대한일반원칙

a) 참가국들은수출신용및 타이드 원조간에상호 보완적인정책을 운

용하여야 한다는 일반원칙에 합의하였다. 수출신용정책은 공개경쟁

및 자유로운 시장의 움직임에 기초하여야 한다. 타이드 원조정책은

금융시장으로부터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거의없거나 또는전혀 없

는 국가, 부문 또는 프로젝트에있어서필요한외부재원을제공하여

야 한다. 타이드 원조정책은 자금의 최적가치를보장하고, 무역왜곡

을 최소화하며, 개발측면에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기여하여야

한다.

b) 타이드 원조 관련 규정은 다자간 또는 지역기구의 원조프로그램에

는 적용되지 않는다.



c) 이 원칙들은타이드 및 언타이드원조의 質에 대한 개발원조위원회

(DAC)의 의견을 구속하지 않는다.

3 1. 타이드원조의정의

a) 타이드 원조란 차관, 증여 또는 양허성 수준(C. L.)이 0%를 초과하

는 혼합금융패키지로서재화와 용역의 구매가 실제로(법적으로 혹

은 사실상) 이 자금 공여국또는 한정된수의 국가들로제한되는것

을 말한다.

b) 이러한정의는 ‘타이드조건’이 ⓛ 수혜국과원조공여국간에 공식협

정을 통하여 또는 어떠한 형태이건비공식 양해를 통하여 이루어졌

거나, ② 또는 금융패키지에 수혜국 및 실질적으로 다른 모든 개도

국과참가국들로부터완전히자유롭게구매할수 없는, 제32조에열

거된 수단들이포함되었거나, ③ 또는 그 금융패키지에DAC나 참가

국들이 타이드와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관행이 포함된 경우 등에

모두 적용된다.

c) 특정융자관행이위에서정의한범주에포함되는지의여부가불명확

한 경우 원조공여국은 이 원조가 사실상 ‘비구속성’임을–즉 그 원

조자금이 실질적으로 모든 개도국 및 OECD 국가로부터의 재화와

용역구매에완전히 자유로운차관 또는 증여임을–입증하여야한다.

3 2. 타이드원조의유형

타이드 원조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 ‘혼합금융, 타이드 및 부분적 언타이드된 공적개발원조에관한 DAC

지침(1987) ’에서 정의한 공적개발원조(ODA)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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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금융, 타이드 및 부분적 언타이드된 공적개발원조에관한 DAC

지침(1987) ’에서 정의한ODA 증여

–증여와 차관은포함하되이 협약에 부합되는공적수출신용지원은제

외한 기타 공적자금(OOF)

–법적으로또는 사실상상기 및 다음 형태 중 두 가지 이상이원조공

여국, 대주 또는 차주에 의해 혼합되는 경우

·同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직접금융, 리파이낸싱, 이자율보조, 보증

또는 보험의 수단으로공적지원되는수출신용

·시장금리또는이에준하는수준의기타자금또는구매자로부터의선

수금

33. 혼합금융

a) 혼합금융에의한 지원은 혼합신용, 혼합융자, 합동융자, 평행융자또

는 합성된 단독거래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들 혼합금융

의 주요 특성은

–양허적요소가법적으로혹은사실상상업적요소와연계되어있으며,

–금융패키지의전부 혹은 일부가 사실상 타이드 원조이며,

–관련 상업자금의차입이 양허성 자금 도입의 조건부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b) ‘사실상’의 혼합 또는 연계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의해 결정된다.

–수혜자와 공여당국 간에 비공식 합의의 존재 여부

–원조공여국이ODA 자금 공여를 통하여 금융패키지 도입을 유인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전체 패키지자금을 원조공여국으로부터의재화와 용역의 구매로 사

실상 연계시켰는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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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자금의연계상태와개별융자거래의입찰또는계약방식, 또는

–둘 이상의 자금 사이에 사실상의 연계가 있는 것으로DAC나 참가

국들이 확인한 여타의 관행이 있는지 여부

c) 다음과같은관행의경우에도‘사실상’의 혼합또는연계로간주한다.

–한 계약의 각 부분을 따로 나누어 통보하는계약의 경우

–계약이 여러 단계로 나뉘어 융자되는 경우

–한 계약의 상호의존적인부분들이통보되지않는 경우

–하나의 금융패키지 중 일부가 비연계되어 있다는 이유로 통보되지

않는 경우

3 4. 타이드원조적격대상국가

a) 1인당GNP가 세계은행으로부터17년 만기 조건의차관을수혜받을

수 없는 수준의 국가 에 대해서는 타이드 원조자금을 공여할 수

없다. 세계은행은 동 차관 수혜가능국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수준을

매년 재조정한다. 어느 국가에대한 세계은행의분류가 2년 연속 불

변인 경우에 한해 타이드 원조자금 수혜여부가재조정된다.

b) 국별분류를위해서는다음과 같은 운영기준및 절차를 적용한다.

1 ) 협약목적상국별분류는세계은행이차관수혜국분류목적상산정

하는 1인당 GNP를 기준으로한다.

2) 세계은행이1인당 GNP를 공표할충분한정보를갖지못한 경우

에는 세계은행에해당국의추정 1인당 GNP가 현행 타이드원조

적격 분류기준이상인지또는 이하인지를문의하여야하며, 참가

국들이 달리 결정하지않는 한 당해국가는이 추정치에따라 분

18) 

18 ) 1996년 자료를이용할경우, 1인당 GNP가 $ 3,115를 초과하는국가.



류된다.

3 ) 만일 어느 국가의 타이드 원조 수혜자격이 위 a)항에 따라 변

경되는 경우, 재분류는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른 당해국에 대한

결론이 사무국에 의해 모든 참가국에 통보된 후 2주가 경과한

뒤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수혜자격이 새로 발생한 국가에 대해

서는 재분류 효력발생일 이전에 타이드 원조금융을 통보하여서

는 안 되며, 수혜자격을 상실한 국가에 대해서는 재분류된 크레

딧라인 하에 지원되는 개별거래들은 동 크레딧라인의 만료시까

지 통보될 수 있다(단, 재분류 효력발생일 이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4) 세계은행이수치를수정하는경우, 이 협약과관련하여서는그러

한 수치 수정은무시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71조 c ), 72조 a ),

b ), 73조 a ), b ), d ), 74조, 75조 그리고 76조 a)항의 적절한

절차에따라 공통방침을통한 국별분류수정은 가능하며, 사무국

에서 처음으로 수치를 발표한 당해년도 중에 수치상의 오기 및

누락이 발견된 경우 참가국들은이의 수정을 긍정적으로검토할

수 있다.

5) 타이드 원조 수혜적격국또는 부적격국의분류에도불구하고 불

가리아, 체코공화국,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및 슬로바키아공화

국에 대한 타이드 원조 제공은순수한증여, 식량원조및 인도적

원조 이외에는 타이드 원조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참가국간 합

의의효력이계속되는한, 그 합의에따라야한다. OECD 각료회

의는 1991년 6월 이러한 정책을 승인하였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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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타이드원조적격프로젝트

a ) 타이드 원조가 시장금리조건이나이 협약상의 조건으로 지원되어도

통상 상업적으로이윤을 실현할 수 있는 공공 또는 민간프로젝트에

공여되어서는안 된다.

b ) 이러한 원조자금의적격성 여부를 가늠할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젝트가 금융 면에서 실현불가능한 것이냐의 여부, 즉 이

프로젝트가시장원리에따라 결정된 적정가격에기초하여 운영비용

과 투입자본상환에충당할충분한현금흐름을창출하지못하는가여

부, 또는

–둘째, 다른 참가국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이 프로젝트가 시장금

리조건이나, 이 협약상의조건으로지원이 될 수 없다고 결론내리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c) 위 b)항의 기준은 어떤 프로젝트가 타이드 원조자금으로 지원되어

야 할 것인가아니면시장금리또는 이 협약조건에의한 수출신용으

로 지원되어야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기술하기 위함

이다. 수출신용기관과원조기관모두를위하여, 62∼65조에 의한 협

의과정을통해 향후 충분한경험이축적되어상업성이있는 것과 그

렇지 않은 두 가지 범주의프로젝트의구분을좀더 분명하게정의내

릴 수 있는 사전적 지침이 점차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 않기로 한 참가국의합의에 따라야 한다. 이 합의의 연장은 통상 매년 4 / 4

분기에 재검토된다. 원조의 목적상 긴급 또는 안전상의이유로 한 핵발전 플랜트

의 폐쇄조치는인도적원조로간주될수 있다.



36. 적격성규정에대한예외

a ) 33조에 기술된 혼합금융패키지의일부분을구성하는타이드 원조자

금의경우를제외하고는, 34조 및 35조의규정은양허성수준이80%

이상인 타이드 원조자금에는적용되지않는다.

b) 33조에 기술된 혼합금융패키지의일부분을구성하는타이드 원조자

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5조의 규정은 2백만 SDR 미만의 타이드

원조자금에는적용되지 않는다.

c ) 이 장의규정들에위배되는지원은71∼77조에 규정된공통방침절

차를 통하여 참가국들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참가국은

40조 c)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34조 및 35조에 위배되는지원

을 할 수 있다.

d ) 국제연합에서지정한최빈국( LLDCs)에 대한타이드원조자금의경

우에는 34조 및 3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7. 타이드원조의양허성수준에관한정의

타이드 원조의 양허성 수준(C. L.)은 DAC에서 사용하는 ‘증여율’ (G.

E.)과유사한개념이다. 증여의 경우 양허성 수준은 100%이다. 차관의경

우 양허성수준은 ‘자금공여액의명목가치’와 ‘차주에의해 미래에이행될

채무상환액의할인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말한다. 그 차이는 차관의 명목

가치에 대한 백분율로표시된다.

38. 타이드원조의양허성수준계산

타이드원조의 양허성수준 계산은다음 사항을 제외하고DAC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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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증여율 계산방식에따른다.

a ) 통화별로차관의양허성 수준 계산에 사용되는할인율, 즉 차등할인

율(DDR)은 매년 1월 15일에 변경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평균 CIRR＋이율

이율(M)은 상환기간( R)에 따라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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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통화에대하여평균CIRR은 전년 8월 15일부터당해년2월 14

일까지의6개월 동안 통용된CIRR의 월 평균치이다. 이율을 포함한

비율의 계산시 최근사치의 10bp 단위로 반올림한다. 해당통화의

CIRR이 2개 이상이면, 16조 b )항에규정된상환기간이최장인CIRR

을 사용하여야한다.

b) 양허성 수준 계산시 기준일자는 9조에 규정된 신용공여 기산일로

한다.

c ) 혼합금융패키지의전체적 양허성 수준 계산시, 다음의 신용공여, 자

금공여 및 선수금지급의양허성 수준은 0으로 간주된다.

–이 협약에 부합되는 수출신용

–시장금리수준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기타 자금

–40조 a )항에서허용된최저 양허성수준에미달하는기타 공적자금.

다만 매칭의 경우는 제외함.

–구매자로부터의선수금

상환기간( R ) 이율(M)

15년 미만 0.75

1.25

15년 이상 20년 미만 1.00

20년 이상 30년 미만 1.15

30년 이상



선수금으로간주되지않으면서신용공여기산일 또는 그 이전에 지

급된 금액은 양허성 수준 계산시 포함되어야한다.

d ) 매칭에서의할인율: 상대국의 원조자금 공여에 대한 매칭시, 동일한

조건의매칭이란상대국이통보한양허성수준을매칭시점에적용되

는 할인율로다시 계산하여그 수준과동일하게매칭함을의미한다.

e) 현지비용및 제3국 구매분도원조공여국에서지원된경우에한하여

양허성 수준 계산시 포함되어야한다.

f ) 패키지자금의전체 양허성 수준은 패키지 각 부분의 명목가치에각

각의 양허성 수준을 곱하여 얻어진 합계를 각 부분의 명목가치 합

계로 나눔으로써결정된다.

g ) 특정 원조자금의할인율이란통보시점에적용되는할인율을말한다.

다만 사후통보의 경우에는 원조자금의 지원조건이 확정된 때에 적

용되는 할인율을 말한다. 차관공여 기간 중에 할인율이 바뀌었다고

해서 동 차관의 양허성 수준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h )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계약통화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통지내

용을 변경하여야한다. 이 때 양허성 수준의 계산에 사용되는 할인

율은 동 변경 통지시 적용되는 할인율이 된다. 다만 최초통지시에

변경통화가적시되어있고, 양허성수준 계산에필요한모든 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변경통지가필요하지않다.

I ) 위 g )항에도 불구하고, 원조성 크레딧라인하의개별거래에대한 양

허성수준계산시할인율은동 크레딧라인이최초통보된시점의할

인율이 된다.

39. 타이드원조의유효기간

a ) 참가국들은 타이드 원조에 대하여 개별거래에 대한 금융, 원조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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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조크레딧라인또는 유사한협정을 불문하고통지 후 2년을 초

과하여그 공여조건을고정시켜서는안 된다. 56조에 의해 통지하게

되어있는원조약정서, 원조크레딧라인, 또는유사한협정의경우, 유

효기간은서명일로부터기산한다. 크레딧라인을연장할 경우에는이

를 신규거래와같은 방식으로통지하되, 통지시 이 크레딧라인은기

존라인의연장이라는것과연장통지시점에서허용된조건에따라갱

신된다는 것을 언급하여야한다.

개별거래에대한 금융, 원조약정서, 원조크레딧라인또는 유사한협정의

유효기간은55조 및 56조에 의한 약정의 통지일로부터기산한다.

b ) 특정국가가 세계은행의17년 만기 조건의 차관 수혜자격을 최초로

상실했을때, 기존 및 신규 타이드원조 약정서 및 크레딧라인의유

효기간은34조 b )에 규정된 절차에 의한 잠정재분류일이후 1년간

으로 제한되어야한다.

c ) 이 같은원조약정서및 크레딧라인의갱신은다음과같은경우에34

조 및 35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조건으로만가능하다.

–국별분류 변경

–협약규정의변경

이러한 경우에는38조에 규정된 할인율의변경에도 불구하고기존조건

이 유지될 수 있다.

40. 타이드원조에대한위배금지

a) 참여국들은다음과같은조건의타이드원조를지원하여서는안 된다.

–양허성 수준이 35% 미만인 원조자금또는 수혜국이 최빈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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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50% 미만의 원조자금이거나

–36조에서인정한협약적용면제경우 외에, 34조에 규정된적격요건

에 부합되지 않는 원조자금

b) 상기 a )항의 첫번째 항에도 불구하고 최저 양허성 수준 제한은 58

조 첫번째 항에 규정된 기술지원에는적용되지 않는다.

c ) 위 a )항의 두번째 항에도 불구하고참가국은다음 중 한 가지 방법

을 통해이 협약에부합되지않는원조성자금공여를추진할수 있다.

– 71∼77조에 규정된 공통방침 절차

– 62조 및 63조에 기술된 바와 같이, 참가국 다수의 지지를 얻어 특

정 원조자금 공여의 정당성을입증

– 65조의 절차에 따른 OECD 사무총장앞 서신발송, 다만 참가국들은

이러한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며드문 사안임을 인지해야함.

41. 매칭

a) 참가국은5 5조 및 5 6조의 절차에따라 통보된지원조건에대응하여

매칭할 수 있다. 매칭은 상대방 지원조건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b) 참가국은 매칭을 함에 있어서 당초의 상대방 지원조건이이 협약에

위배되지않는부분에대하여는이 협약상의조건에따라야한다. 다

른 참가국이 통보한 지원조건에 대응하여 매칭을 하려는 참가국은

60조 또는 61조 중 적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c) 비참가국이이 협약에 부합되지않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대

응하여 매칭을 하고자 하는 참여국은53조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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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O 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Trends and Issues in OECD/DAC 

Yul Kwon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D AC) of OECD has

contributed to the formula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p rogrammes and policies by donor countries and by multilateral

institutions active in development cooperation since the 1960’s. DAC

has also been the source of information on the flow of financial

resources to developing countries, and has regularly published the

data collected from its member countries.

A c c o rding to DAC’s definiti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 DA) is defined as those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and

multi lateral insti tut ions provided by official agencies , each

transaction of which meets the following tests : i) it is administered

with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and welfare of

developing countries as its main objective ; and ii) it is concessional

in character and contains a grant element of at least 25 per cent.

DAC has stressed that substantial additional aid efforts will be

re q u i red,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as set three major ODA targets : i) a net flow of



ODA equal to 0.7 per cent of the donor’s GNP ; ii) a net flow of

ODA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of 0.15 per cent of GNP ; iii) the

p rovision of ODA by each donor on terms such that the commit-

ments made convey an average grant element of 86 per cent.

A c c o rding to this last target, DAC has been endeavouring to seek

a p p ropriate ways and means of untying national aid pro g r a m m e s

and providing a framework for the orderly use of associated

financing related to tied aid.

The aid volume performance of individual DAC members in recent

years has varied considerably. While private flows have expanded,

overall DAC aid has falter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1990’s. On a

net disbursements basis, total ODA from DAC countries amounted to

US $48.3 billon in 1997, that is, a net flow of ODA equal to 0.22 per

cent of the donor’s GNP. DAC countries channelled approximately

one third of their net ODA through multilateral agencies in 1997,

Seven DAC countries (Denmark, Ireland, Luxembourg, the Nether-

lands, Norway, Portugal and Sweden ), provided at least 0.15 per

cent of their GNP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K o rean ODA is relatively small and the largest share consists of

multilateral aid. Kore a’s ODA in 1997 was equivalent to 0.042 per

cent of GNP, which was far behind the lowest level (0.09 per cent for

the United States ) as well as the DAC average (0.22 per cent ). With

regard to the current level of Korea’s ODA, Korea needs to signifi-

cantly expand its external Assistances quantitatively. and improv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id qualitatively.

While there exists no consensus or official position on the pr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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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of Korea’s ODA, its ODA policy has reached a turning point in

its evolution, because Korea has had to prepare for its accession to

the DAC sooner than originally anticipated, after obtaining OECD

membership in 1996. Supposing that ODA /GNP increases by 0.01%

annually, Kore a’s ODA wil amount to about US$559 million(e q ui -

valent to 0.1 per cent of GNP) in 2004 and US$1 billion(equivalent

to 0.16 per cent of GNP) in 2010. This confronts budgeting officials

with a dilemma as to how to accommodate ODA expansion with

other competing domestic policy interests.

T h e re are several future tasks facing Korea’s ODA in relation to

the present ODA system and policies. First, the Korean government

must elaborate its aid philosophy, or ODA charter, in which aid

should be justified and expanded as it begins to embark on a new

stage of its ODA evolution. Second, a new approach needs to be

adopted, in order to improve the capacity to plan and manage

p rojects, through the re i n f o rcement of policy implementation, for

example country- specific progra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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